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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擴張된 韓國防空識別區域의 實效的 支配 

强化를 위한 對應戰略에 관한 硏究

해양군사학과  장 영 배

지 도 교 수  이 용 희

미국이 1950년 최초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한 이래 현재까지 약 28여 개국

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구역에서 국가 간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된 사례는 없었다. 이는 관련 국가간 묵시적 합의에 의해 중첩되는 구역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명확한 근거에 의해 설정된 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중에서의 구역은 해상에서와 동일하게 육지의 국경선과 

같이 명확하게 그어진 선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천연자원과 어족자원을

둘러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 일부국가 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중에서도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이나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지난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해상뿐만 아니라 공중

에서도 관련 국가간의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선포는 중국의 급부상한 경제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이 강력

해지면서 가능해 졌다. 이러한 중국의 ADIZ 선포는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 대만명 : 댜오위타이) 영유권 분쟁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동북아지역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과시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

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에서 제외된 홍도와 마라도 남단과 이어도 상공을 KADIZ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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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대 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그리고 중국이 선포한 방공

식별구역 내에는 우리와 중국과 관할권 문제로 분쟁발생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이어도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문제로 분쟁중인 센카꾸 열도가 포함되어 있어

한ㆍ중ㆍ일 3국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과 함께 한ㆍ중ㆍ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면서 외교적 갈등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북한과 적대적

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 방공식별구역(ADIZ) 운용을 통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

할 때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고 선제적

으로 우리의 관할권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행작전을 우선시하는 軍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운용하다 보니

국내법상으로도 2009년도에 이르러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등 다소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근거가 없어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

이나 전문가 등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美

공군에 의해 설정되어 현재까지 우리 軍에 의해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軍 내부적

으로만 방공식별구역 운용에 관한 절차가 규정화되어 있을 뿐 관련 제도의 발전과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 강화와 더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전략을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택

하였고, 참고자료는 국ㆍ내외 논문과 주요 연구기관의 간행물, 언론보도,

국내ㆍ외 학술지, 인터넷 검색자료 등 접근이 가능한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한 개념과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지위와 주변국 

의 방공식별구역 운영 현황 등 일반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배경과 법적 근거ㆍ문제점 등을 알아본데 이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주변국

대응,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문제점 등 분석을 통해 향후 확장된

KADIZ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연구하였는데, 대응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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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KADIZ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KADIZ의 국내법적 문제 개선방안과

향후 과제, 우리의 해양권익과 연계한 KADIZ 확장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논문의 핵심인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실효적 지배 강화

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은 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공을 효과적

으로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구역이며, 영공방위를 위한 실질적인 사전 필수 

공간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DIZ) 획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여준 조치는 여러제약을 안고 지내왔던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오랜 숙원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과 중국, 일본이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을 공유하게 된 것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등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상당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외교안보측면의 전략 구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확장된 KADIZ를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 경계를 재조정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이에 앞서 중첩된 방공식별

구역 내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고 안전한 비행을 보장할 수 있는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 비행정보구역(FIR)內 KADIZ 확장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천 FIR內 KADIZ 관할권

강화 방안으로 A-593 항로에 대한 관제권 회복과 제주 남단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구역에 훈련공역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추천된다. 아울러 중국이 서해상에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획정하더라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서쪽경계선이 절대

손상되지 않도록 군사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장악하고,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현재의 

방공작전수행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미비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보강해야

한다. 

둘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둘러싼 국내의 관련법령상의 미비한 요소

를 수정ㆍ보완하고 국제사회에서 방공식별구역(ADIZ) 관련 국제법 형성 논의를

적극 주도해야 한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관련 법령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의 KADIZ 관련 국내법령 정비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과연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어떻게 운용되고 이를 위반할 시 어떤 조치가



- ⅸ-

취하여 진다는 내용을 일반법령에 공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항공법

과 군용항공법규 간 정비나 적용범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관할권역과

연계되면서 우리의 군사력 운용범위도 포함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추가 확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관할권역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해상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軍의

군사력 운용범위와 그 경계는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ㆍ중국의 방공식별구역

(ADIZ)이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 경계와 일치하는 것과 달리 현재

우리 해ㆍ공군 항공전력의 主 작전경계선인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우리의 해양관할

권역의 상공에 대한 경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평시 한국방공식별

구역 외곽의 해양관할권역에서 해ㆍ공군 항공전력의 지속적인 해양권익보호

작전이 제한되고, 유사시 잠재적인 위협에 의한 해양 분쟁 또는 갈등시 공중전력

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전대응이 보장되지 않아 국제적 안보환경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주변국과의 해양 갈등ㆍ분쟁시 자국의 해양

권익보장을 위해서는 해상ㆍ공중전력의 활동 영역을 수평적으로는 자국의 해양

권익이 미치는 해역을 작전영역으로 획정하고 수직적으로는 그 상공까지 작전

공역을 확보하여 유리한 국제적 안보환경과 여건 조성을 보장 해야 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양주권과 관할권의 

영향이 미치는 全 해양관할권 상공과 해ㆍ공군 항공전력의 군사력 운용영역을 한국

방공식별구역 범위와 일치되도록 KADIZ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지역 정세 속에서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 강화와 이어도 주변해역 관할권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정책 수립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다수 자료가 군사자료로 인한 보안문제로 접근 및 취급이 제한되어 연구결과

에 수록하기가 힘들었으며 군사비문이 아닌 군사자료나 국내ㆍ외 연구 논문, 

간행물, 언론보도 등 시사성 있는 최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심층 깊은

문제 도출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1~2년간 발표된 관련 연구

논문이 부족하다 보니 자료 최신화가 다소 부족하였고 확장된 한국방공식별

구역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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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우리의 해양권익과 연계한 KADIZ 확장(안)의 유효화 방안과 우리

軍의 전장권역의 경계 등을 고려한 동북아지역의 해상작전공역에 대한 주변국

과의 공역관리협조방안 연구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하여 실효적 관할권을 유지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해양관할권 활동 보장과 영공을 수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의 안보현실은 그 어느 시기보다 국가적인 역량의 결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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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序  論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1세기 들어서 국가 간에 군사력을 투사하여 영토를 점령하던 시대는 저물고 

국가 간 해상과 공중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초

항공기의 개발은 공중영역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방공식별구역(ADIZ)이 주는 의미는 국가이익과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은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관련 국가의 이익과

맞물려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 중국과 일본의 센까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 대만명 : 댜오

위타이) 분쟁,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도서 분쟁 등 갈등이 심화되거나 해결방안

을 모색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안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은

해상에서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60여 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남ㆍ북한 정전상태,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해상 및 공중에서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동해상에서 일본과는 우리의

방공식별구역(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당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우리 영공 일부(홍도, 제주 마라도 남쪽)가 KADIZ 범위에서 벗어나 일본방공

식별구역(JADIZ :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에 포함됨에 따라

우리의 영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중국이 지난 2013년 11월 23일 일방적

으로 제주 남서쪽에서 이어도1) 남방에 이르는 구역까지 중국방공식별구역

(CADIZ : 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선포함에 따라 주변국들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ㆍ중ㆍ일

1) 제주도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에 위치한 수중 암초로, 파랑도라고 불리고 있다. 이어도는 마라도

서남쪽 81해리(149Km), 중국 퉁다오 동북쪽으로 247Km, 일본 나기사키현 도리시마 서쪽으로 276K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평균수심 50m, 길이는 남북으로 1800m, 동서로 1400m 정도의 크기

에 4개의 봉우리를 가진 수중 암초이다. 2003년에는 우리 정부에서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태풍진로 파악, 주변수역에 대한 해양연구, 어업활동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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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간에 전개된 섬의 영유권 분쟁과 해양에 존재하는 천연자원과 어족자원을

둘러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 상공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북아지역 분쟁의 양상이 보다 복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것

이었다. 그러한 갈등의 원인이 되는 현상의 배경에는 중국이 경제적 급성장을

바탕으로 동북아지역 분쟁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련국 및 미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2013년 12월 8일

기존 제주도까지만 설정되어 있던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이어도 남방에 이르는 구역까지 확장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선포함으로써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이 중첩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방공식별구역

(ADIZ) 중첩으로 제주도 남쪽 이어도 상공에서의 한ㆍ중ㆍ일 간 영유권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최근 중국이 동중국 해상에서 군사훈련 등을 

실시함에 따라 군사적 충돌도 예상되는 등 주변국과 이어도 주변해역의 관할권

수호를 위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6ㆍ25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3월

22일 美 태평양사 공군에 의해 극동지역 방위와 한국의 방공망 강화를 위해 

선포된 이후 국가의 안전보장과 영공방위에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공식별구역(ADIZ)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일본, 필리핀 등 20여개 국가

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이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그 정당성이나 요건, 한계 등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러한 방공식별구역(ADIZ)의 한ㆍ중ㆍ일 중첩과 국제법적 불명확성은 한반도

주변에서의 갈등과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남ㆍ북한 및 주변국 간

의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지역 정세 속에서 확장된 방공

식별구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 강화와 더불어 이어도 주변해역의 관할권 수호를

위한 현명한 전략과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에 일조하고 국제분쟁의 제약속

에서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가용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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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 

하기 위한 대응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과제에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중국이 2013년 11월 23일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자,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도 2013년 12월 5일 기존 제주도까지만 설정되어 있던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 남방까지 확장하여 선포함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등

주변국과 이어도 주변해역의 관할권 수호를 위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全 세계 28개국 이상이 운영하는 방공식별구역

(ADIZ)은 국제법상 이를 허용하는 규정도, 금지하는 규정도 없어 운용 절차나

분쟁 해결방안, 나아가 정당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연안국

의 국가안보를 위한 방공식별구역(ADIZ)이 공해상공 비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한 개념과 주변국의 방공

식별구역 운영 현황ㆍ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지위 등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

보고, 중국의 동중국해 공해상에서의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배경과

법적근거ㆍ문제점 등을 알아본데 이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주변국 대응ㆍ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확장된 한국방공식별

구역(KADIZ)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방공

식별구역 개념(ADIZ)과 유래ㆍ주변국의 방공식별구역 운영 현황ㆍ방공식별구역

의 국제법적 지위를, 제3장에서는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실태와 문제점

을 알아 본 후 이에 대한 한국과 주변국들의 대응을 살펴보았고, 제4장은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前 기존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한데 이어, 중국방공식별구역 선포 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장 조치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으로 효율적인 한국방공식별구역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한국방공식별구역의 국내법적 문제 개선방안과 향후 과제, 我 해양권익과 연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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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방법을 택하였으나, 심층 분석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자료의 보안문제로 접근 및 취급이 제한되어 다소 애로가

있었다. 참고자료는 국방부와 해ㆍ공군의 내부자료,  국ㆍ내외 논문, 주요 연구

기관의 간행물, 언론보도 기사, 국내ㆍ외 학술지, 인터넷 검색자료 등 접근이

가능한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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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防空識別區域(ADIZ) 槪念과 國際法的 地位 

제1절 방공식별구역(ADIZ)의 개념과 유래

1. 방공식별구역 개념

20세기 들어 해양과 접해있는 국가들이 자국의 안전보장과 국가이익을 보호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해 상공에 접해있는 공해상의 공중공간의 일정구역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연유로 해양과 접해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항공

환경 속에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란 군사ㆍ안보상의 

목적으로 영공 외곽의 일정지역 상공에 설정되며, 영공방위를 위하여 공중항적의

탐지 및 식별과 전술항공통제임무를 수행하는 기준이 되는 공간으로 해당지역

내로 식별되지 않은 항적이나 사전 통보없이 침투한 항적에 대하여는 반드시 식별

해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2) 최근 항공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각국은

빠른 속도와 높은 고도를 가진 항공기의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안보목적

으로 방공 식별구역(ADIZ)을 설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보통 영공 외곽에 설정하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全 세계적으로 약 28여 개국3)

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실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 운용에 대한 공통된 규정이 없지만 방공식별

구역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행계획의 통보, 무선통신 유지, 위치

보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방공식별구역 유래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동력비행기 개발이후 항공기는 제 1ㆍ2차 세계대전을

2) 공군본부 법무실, 「전쟁법 핸드북」 (충남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2014), p.21.

3)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 미얀마, 아이슬란드, 영국, 스웨덴, 오만, 핀란드, 리비아, 헝가리,

파나마, 쿠바, 파키스탄, 페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이란,

대한민국 등(2015. 2. 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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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항공기는 속도와 고도를 이용한 무기

로써 거의 모든 국가가 항공기에 의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

의 영공은 물론 인접한 공해 상공도 어떤 종류의 권한을 부여 받을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권한의 필요성은 국가안보를 위해 공해 상공에 고려

되었고, 접속수역이라는 국가에 의한 해양관할권 확대와 마찬가지로 방공식별

구역이라는 일방적인 항공관할권의 확대라는 형태로 나타났다.4)

방공식별구역은 미국이 1950년 12월 최초로 설정하게 되었는데, 그 유래는 

진주만 공습의 충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 총 183기의 공격기로 이루어진 일본 해군항공대는 미국 태평양

함대 기지이자, 육군항공대 집결지인 진주만을 폭격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총 8척의 전함을 잃었고, 항공전력 또한 완파 198기ㆍ대파 159기의 손실을 입으면서

사실상 와해되었다. 당시 하와이에 배치되어 있던 이동식 레이더기지에서는

공습을 1시간 이상 앞둔 1941년 12월 7일 오전 6시 45분경 일본 공군기들을 

탐지하였으나, 당직장교는 이를 레이더 이상이나 아군 항공기로 속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정체불명의 항공기와 비행계획

을 통보하지 않은 채 미국 영공을 향하여 접근하여 오는 이상 물체에 대하여 

즉각적인 요격에 나설 수 있는 절차와 대비태세가 완비되어 있었다면 진주만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반성적 고려가 미국이 방공

식별구역을 설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5)

그로부터 6일이 지난 1941년 12월 13일, 미국 의회와 대통령은 민간항공위

원회(CAB : Civil Aeronautics Board)에 민간항공공역을 직접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집중시켰으며, 뒤이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같은 해 9월 9일 대통령령 10197호를 제정하여 민간항공위원회에 ‘미국의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 경우 항공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6)

그리하여 미국은 1950년 12월, 세계 최초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4) 권경훈, “해양상공의 법적성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결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29.

5) 서영득,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법적지위와 문제점”, 「저스티스」, 통권 제86호(2005), p.175.

6) Henry N. Arruda,“The Extension of The United State Territorial Sea : Reason and Effect”  

「Conneticut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Spring/Summer, 1989, 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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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공식별구역(ADIZ)과 유사한 개념

1. 영공

  영공이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와 영해의 상부공간을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7)가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8)가

영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영공의 수평적 한계는 위 조항들이

규정하는 영토와 영해의 상부공간을 의미한다. 

  영공에 대한 법적지위는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항공규칙에 관한

협약 제1조에 “체약국은 각국이 자국의 영역상의 공간에 있어서 완전하고도 

배타적 주권을 보유할 것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영공주권의 원칙을 명문화

하였다. 이후 1944년 시카고 협약에서도 그 내용을 재승인하여 “국가영역은

특정국가의 주권이나 종주권의 보호 또는 위임통치하에 있는 육지와 그에 인접한

내수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내수와 영해의 상공도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 

퇴거ㆍ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9)

2. 비행정보구역(FIR : Flight Information Region)

비행정보구역(FIR)은 비행 중에 있는 항공기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때는 수색 및 구조업무 

를 책임지고 제공할 목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분할하여 설정한 

공역으로 비행정보구역의 명칭은 국명을 사용하지 않고 비행정보업무를 담당

하는 센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하는 비행정보구역은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도 한데, 모든 국가는 자국의 비행정보구역으로 들어온

민간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고 사고시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 

한국의 비행정보구역은 1963년 5월 9일 국제 민간항공기구에 의해 설정될 

7)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8)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법」,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

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법률을 위반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ㆍ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이하 생략)



- 8 -

당시 대구의 중앙항로관제소에서 비행 정보업무를 제공하였으므로 대구 비행

정보구역으로 명명됐지만 대구 항로교통관제소의 장비와 위치를 인천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 2002년 9월 1일 부로 인천 비행정보구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항공교통관제센터에서 비행정보업무를 제공받는

인천 FIR(IFIR : 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은 북쪽으로 휴전선, 동쪽 

으로는 속초 동쪽 약 210마일, 남쪽으로는 제주 남쪽 약 200마일, 서쪽으로는

인천에서 서쪽으로 130마일 떨어진 동경 124도 지점까지 뻗어있어 개략적 

으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인천 FIR 의 임무는 한반도의 공역으로 지나가는

외국 민간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정보제공과 항공기 사고 발생시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비행정보구역은 인접국 간 협의를 바탕 

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설정되며 한국과 인접한 나라별

비행정보구역 면적을 보면 한국(인천 FIR) 43만㎢, 북한(평양 FIR) 32만㎢, 

중국(상해 FIR, 심양 FIR 등) 960만㎢, 일본(후쿠오카 FIR) 930만㎢ 등이다.10)

비행정보구역은 영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항공교통관제 및 비행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국가에 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지역항공 항행협정을

통해 결정하므로 국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구획되기보다는 항공로의 형태와

효율적인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감안하여 구획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독자적인

FIR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는 FIR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FIR이 장래에 특정한 관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국제 정치적 사고가 

작용한 것으로 FIR이 설치되면 비행정보제공에 따른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11)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혜택은 자국 영공에 연이어 있는 공해상

공역을 FIR 구역으로 책임지고 있을 경우 공중방어와 군사훈련 목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12)

FIR를 비행하는 데에 관련된 통일규정은 아직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권

수호가 아닌 항공교통 안전보호의 목적으로 비행계획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조에 의하여 군용기는 이러한 협약의 규칙 및 

운영 절차에 법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다.13)  

10) 위키백과, “비행정보구역” 참조, 2017. 7. 8.

11) 박원화, 「항공법」 (서울 : 명지출판사, 1997), p.198 ; 황동민, “한국의 공역관리 개선방안 연구 : 조직

   및 법ㆍ제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p.18. 

12) 박원화, 「국제항공법」, 제2판(경기 : 한국학술정보, 2012), p.176.

13)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조, 민간항공기 및 국가항공기

    (a) 본 협약은 민간항공기에 한하여 적용하고 국가의 항공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 군, 세관과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국가의 항공기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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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정보구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설정되었고, 해당국가에 정보제공

과 탐색 및 구조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어떠한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

어서 영공이나 방공식별구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행정보구역은

실질적으로 당해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공역이라는 성격을 띠고 방공식별구역

과 절차상 유사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과 관련성을 갖기도 한다.

3. 작전구역(AO : Areas of Operations)

  방공식별구역은 방공구역 관련 용어로 ‘작전구역’(AO)과 구별된다. 한국방공

식별구역(KADIZ) 확대기준으로 한때 검토 되었던 작전구역은 평시 아군의 해상

및 공중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합참의장이 설정해 놓은 구역으로

국적불명 선박이나 불법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구역이기도 하다.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비행정보구역(FIR)의 중간에 위치한 작전구역

(AO)은 대외에 공포하지 않는 한국군의 작전선이라는 점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확대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4) 작전구역은 방공

식별구역(ADIZ)과 구별되는 것은 ADIZ가 외국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작전구역은 자국군 구성원의 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

있으며15) 작전구역의 범위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4. 한국제한식별구역(KLIZ : Korea Limited Identification Zone)

우리나라는 방공식별구역(ADIZ) 내곽에 제한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한국제한식별구역(KLIZ)은 평시 항공기 운항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공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항공기의 비행이 동 구역내

에서 시작하여 이를 이탈함이 없이 종료될 경우 우군 항공기로 식별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역을 의미한다. 한국제한식별구역이 없을 경우에는 한국제한식별

구역 내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비행계획서와 대조하여 식별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생기게 된다.

5. 비행금지구역(NFL : No-Fly Zone)

  방공식별구역(ADIZ)은 비행금지구역(NFL)과도 구별되는데, 비행금지구역은 

14) 경향신문, “방공식별구역(ADIZ)은 뭐고, 비행정보구역은 뭘까?”, 2013. 12. 8.字 기사

15) 양희철, “중국 ADIZ의 국제법적 해석과 동북아 안보에서의 함의”,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4호

    (2014),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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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비행이 허가되지 않은 구역을 말한다. 흔히 군사적인 이유로 지정

되며, 공중에서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성격을 띤다. 비행금지구역을 위반 하는 

항공기는 격추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이 영국,

프랑스, 터키와 함께 쿠르드 반군과 분쟁이 있었던 이라크 상공에 설정하였던

비행금지구역을 들 수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UN을 통해서도 설정되는데, UN 안전

보장이사회가 2011년 3월 17일 ‘UN헌장 제42조 군사적 강제조치’에 근거하여

리비아에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하였고. 또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781을 통해 

1993년 부터 1995년간 보스니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한 바 있다.16)

16) 위키백과, “비행금지구역” 참조, 2017. 7. 8. 

(그림 2-1) 영공ㆍ확장前 KADIZㆍFIRㆍKLIZㆍNFL 설정도

출처 : 인터넷 검색자료(http://www.bodaeream.co.kr/view.php?code=national&No371514
       #inlin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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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해상공의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

  방공식별구역(ADIZ)은 공해상에서 추적권과도 구별되는 개념인데, 추적권이란

나포되지 않기 위해 공해상으로 도주하는 선박을 추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이다. 1958년 공해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제23조를 본 딴 1982년 UN해양법 

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은 연안국의 관련 당국이 문제의 선박에 대해 연안국의

법률과 제반규정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 행하여 질 수 있다.

이러한 추적은 외국선박 또는 그 일부가 추적하는 국가의 내수, 군도수역, 영해

또는 접속수역 내에 있을 때에 시작되어야 하며, 만일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만 영해나 접속수역 밖에서 계속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었으며 또한 UN해양법

협약 제111조 제5항에 의하면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업무

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자 항공기

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추적권은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어업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시작될 수 있다. UN해양법협약

제111조 제2항은 이러한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추적권을 위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UN해양법협약 제111조 제5항과 제2항에

의거 군용항공기에 의한 추적의 경우에도 추적권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17)

1952년 2월 2대의 소련 전투기가 쿠릴제도 쪽으로 진입하여 비행하다가 일본

홋카이도 섬 상공 에서 미국의 썬더제트기에 의해서 요격된 바 있는데, 미국 

전투기는 소련 영공을 침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들 전투기들에 대한 추적권을

포기한 바 있다.18)  

7. 배타적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영해에 접속된 특정수역으로서 연안국이 당해수역의

상부수역, 해저 및 하층토에 있는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보존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당해수역에서의 인공섬 및 시설의 설치ㆍ사용, 해양환경의 보호ㆍ

보존 및 과학적 조사의 규제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17) N. M. Poulantzas, “The Right of Hot Pursuit in International Law”, 「The 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2, pp.302ㆍ347.

18) 김한택, “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6권 1호(2011),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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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 이외의 타국도 이 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유 및 관선 부설의

자유를 누리며, 일정한 조건하에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1982년 UN

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연안국의 외측에 인접한 기선

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범위 수역에 설정할 수 있다.

UN해양법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에서의 연안국가의 민간항공관할권에

대한 제3국의 권리나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협약의 부속서인「Rules of 

the air」의 적용 가능성에 관해서 언급 하지 않고 있으나, 배타적경제수역

에서 연안국은 이 수역의 경제적 탐사와 이용을 위해서만 제한된 관할권을

가지며 그 상공에서는 연안국가의 관할권을 부여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권익 또는 관할권의 확보가 방공식별구역의 설정의 부수적인

동기가 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배타적경제수역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방공식별구역 

(ADIZ)이 연관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이 일정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중에서의 관할권 확대 경향으로 나타나는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정당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영토와 영해의 상공이 영공이듯이 지금까지 공중에서의

경계는 해양에서의 경계에 의존해 왔으므로 이러한 경향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운영된다면 인접국가가 반발할 소지가 줄어들어

사실상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관할권은 경제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제한된 관할권에 불과하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방공식별구역과는

그 목적, 범위, 기능에 있어서 연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배타적경제수역과

방공식별구역(ADIZ)을 연계시킬 경우 명문으로 인정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상공 비행의 자유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는 경계해야 한다.    

제3절 국가별 방공식별구역(ADIZ) 운영현황

방공식별구역은 1950년 12월 미국이 최초로 설정한 이래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하여 캐나다, 일본, 아이슬란드, 미얀마, 필리핀, 스웨덴, 대만, 인도, 영국, 오만 

등 28여 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연안국가들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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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방공식별구역

  1958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항공법(USC TITLE 49.)은 연방항공청장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일정구역을 설정하여 식별, 추적 및 관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49 USC §40103 b(3) 참조), 그 구제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연방규정집(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19)에 위임하고 있다.

CFR의 TITLE 14 ‘Aeronautic and Space’는 방공식별구역의 정의, 요구사항,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연방규정집에 근거하여 대륙의

동ㆍ서해안, 멕시코만 및 알래스카지역에 광범위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하였다. 이 구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는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작동 가능한 

송수신 겸용 라디오 탑재와 조종사가 관련 항공관서의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어야 하며, 레이더 비컨 트랜스폰더를 작동시켜 적당한 코드로 응답하

면서, ADIZ 진입前과 ADIZ 내에서 운항 중에 위치보고를 해야 한다. 그 범위

는 대서양 연안의 경우 약 310해리, 태평양 연안에 약 310해리, 멕시코만에

약 120해리, 하와이에 약 335해리, 괌에 약 225해리를 규정하고 있고20) 미국을

목적지로 하는 공해 상공의 항공기만 해당되며, 진입고도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연방법원행정처장이 정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49 

USC §46307 및 18 USC Sec. 3611 참조)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그림

2-2〉에서와 같이 본토, 하와이, 괌, 알래스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이점은 미국은 방공식별구역의 설정 근거를 영공 진입을 위한 합리적인 요건

을 설정할 권리에서 찾고 있어 영공에 진입하고자 하는 항공기만을 대상으로

규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영공 진입계획이 없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방공식별구역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반대로 타국 영공 진입계획이 없는 미국

군항공기도 타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방공식별구역(ADIZ)에 관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연방법원행정처장이 정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21)

19) FAA, 「美연방규칙 ; CFR 99」, p.309.

20) 김한택, 전게논문, p.19.

21) 정철, “군용항공기 운용의 작전법적 검토”, 「공군법률논집」, 통권 제23호(2004),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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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은 원래 미군이 일본의 방공ㆍ항공관제를 실시하던

때 설정하였던 것인데, 일본 방위청이 1969년 9월 1일 방위청 훈령 제36호

(방공식별권 비행요령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이를 거의 답습하는 형태로 

설정하고, 동 구역 내의 전술조치 및 식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섬나라의 특성상 전체적으로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띠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내측으로 일본열도의 연안 약 

100Km 이내, 외측은 약 400Km~600Km 내의 방공식별권으로 설정되었으며,

1972년 5월에는 오키나와 지역을 추가하였다. 2010년 6월에는 기존의 방공

식별구역이 요나구니 섬의 일부를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를 확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만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으나 심각한 갈등

으로 번지지 않았다.22)

22) Taipei Times, “Japan extend ADIZ into Taiwan space”, 2010. 6. 26.字 기사

(그림 2-2) 미국방공식별구역도

출처 : 서영득ㆍ송인석,「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과제」,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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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 항공기는 정상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구역에서 비행을 할 때는 반드시 식별장비(IFF / SIF : Identification

Friend or Foe / Selective Identification Feature)를 작동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구역에 진입하기 15~30분前에 비행고도와 진입 지점, 예상 도착시간을 보고 

해야 하며 방공식별구역(ADIZ)을 지나가는 항공기는 동 구역에 있는 동안 매 

30분마다 인접 관제소에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그림 2-3) 일본방공식별구역도

출처 : 서영득ㆍ송인석,「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과제」,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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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이후 일본과 중국의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는데, 일본 방위성은 2014년 10월부터~12월까지 3개월간

자위대의 긴급발진 횟수가 211회에 달했고, 이중 중국기에 의한 긴급 발진이

164회로 역대 최다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23)

3. 캐나다의 방공식별구역

  캐나다방공식별구역(CADIZ : Canadi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그림 2-4〉에서와 같이 미국과 이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방공

식별구역 규칙은 미국의 방공식별구역 규칙 제정 5개월 후인 1951년 5월

제정하면서 미국의 선례를 대부분 따르고 있다. 1958년에는 미국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를 창설하여 북미대륙 상공의 감시

와 관리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1989년 여름부터는 캐나다ㆍ미국의 방공

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모든 항공기를 탐지ㆍ확인ㆍ추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미

의 방공식별구역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지휘 하에 미국과 캐나다의 민간

항공교통통제기관과 軍이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방공식별구역 규칙에는 최초에는 형사적인 제재는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다만 이를 위반하는 항공기는 군용기에 의해 비행이 저지당하며 이러한 저지는

파괴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군용기에 의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4)

CADIZ는 캐나다 북부, 서부, 동부의 지상레이더에 의한 탐지가 가능한 지역에

설정되었는데, 대서양 연안에 약 240해리, 태평양 연안에 약 180해리를 확보

하고 있다. 민간항공기 뿐만 아니라 군용항공기에도 적용되고, 최초에는 4,000피트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55년 규칙을 개정하여 고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25)

한편, 캐나다 북부의 북극해 연안지역의 영공 및 FIR은 CADIZ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NORAD와 민간항공통제기관이 ADIZ 및 FIR의 운영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ADIZ를 진입 또는 이탈하는 모든 항공기는 우선적

으로 민간항공통제기관의 통제를 받게되나, 통제에 응하지 않는 항공기가 있

을 경우 민간기관측의 요청에 따라 NORAD가 이를 통제한다.

23) 뉴시스, “日, 지난 3개월 중국기 대상 전투기 긴급발진 역대 최대”, 2014. 1. 1.字 기사

24) 박상현, “한국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연구 : 전술조치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p.40. 

25) 박경애,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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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것은 캐나다의 경우 민간항공기 뿐만 아니라 군용기에도 적용되며 

연안으로부터 30해리 이상 공해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방공

식별구역이 태평양과 대서양 상공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설정된 것에 비하면

규모면에서 작은 범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방공식별구역이 규모면

에서는 작으나, 보다 엄격한 규칙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출처 : 서영득ㆍ송인석,「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과제」, p.104.

(그림 2-4) 캐나다방공식별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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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리핀의 방공식별구역

  필리핀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타국과 격리되어 있는 군도국가임에도 불구

하고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는 항공기 식별

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소련의 냉전기에 구소련 정찰기가 

필리핀방공식별구역 내에 진입하여 당시 美 SUBIC 및 CLARK 공군기지를 

정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美공군이 설정하였는데 현재에도 계속 운용하고 

있다. 즉 미군의 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리핀방공식별구역을 운영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또한 필리핀방공식별구역은 全 국토에 걸쳐 설정

되어 있지 않고〈그림 2-5〉에서와 같이 수도 마닐라의 루손 섬 중심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5) 필리핀 방공식별구역도

출처 : 서영득ㆍ송인석,「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과제」,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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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대만의 방공식별구역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후인 1953년에 미국의 주도로 설정되었다. 대만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됨으로써 양국 간 시비가 발생함에 따라 1955년에는

양국 간의 협의를 거쳐 대만 측 방공식별구역의 동남단 일부를 축소하였다.26)

대만 방공식별구역의 남측은 필리핀방공식별구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동측은

일본방공식별구역과 인접하고 있다. 대만방공식별구역에는 일본의 영토인 요나

구니 섬의 3분의 1가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만은 자발적으로 요나구니 섬 

반경 12해리 부분을 방공식별구역에서 제외하였다.27)

한편, 방공식별구역의 서측과 북측은 중국 영공 내에 설정되어 있는데, 중국 측이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는

없다. 대만의 입장에서도 방공식별구역의 북서부 쪽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만 섬 서해안으로부터 70마일 떨어진 공역 상에 대만해협 방공

경보선을 설정하여 운영하는데 보다 더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28) 방공식별구

역 범위는〈그림 2-6〉에서 보듯이 대만 섬을 중심으로 25~100해리 내외의 구

역에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만은 비행절차를 위반한 항공기와 비행계획을 

벗어 난 항공기뿐만 아니라 적성기로 식별된 항공기가 경고방송 및 가시신호를

따르지 않을 시 무력공격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9)

26) 도경구, 「KADIZ 종합자료집」 (서울 : 국방부 정책실 기본정책과, 2014), p.40.

27) 동경신문, “요나구니 분단의 방공식별권 대만측 해상에 신경계선”, 2010. 5. 26.字 기사

28) 도경구, 전게서, pp.40~41.

29) 공군작전사령부, 「각국 방공식별구역 출입 절차 : 美국방성 비행정보간행물(DoD FLIP)을 중심으로」

    (오산 : 공군작전사령부 항공관제과, 2013), p.16.

(그림 2-6) 대만 방공식별구역도

출처 : 서영득ㆍ송인석,「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과제」,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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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범   위
(설정시기)

미  국

‧ 광범위하게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진입하는 항공기의 즉각  

  적인 식별, 위치확인 및 관제 실시

‧ 모든 항공기는 구역진입前 의무적으로 위치보고 및 비행계획 제출

대 서 양 : 200NM

태평양 : 75~100NM

캐나다
‧ 미국의 선례를 따르며, 위반하는 항공기는 군용기로 비행제지

‧ 민간항공기 뿐만 아니라 군용기에도 적용
연안 : 30NM

일  본
‧ JADIZ 내에 위치보고를 하지 않는 항공기 진입시 국적불명의  

  항공기로 간주하여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로 추적 

-

(1969. 9.)

프랑스

‧ 알제리와 분쟁 중 알제리 연안 공해상에 설정하여 미국과 캐나다  

  보다 엄격하게 적용

‧ 절차 미준수 항공기에 대해서는 프랑스 요격기에 의한 사격을  

  허용하는 등 강력한 관할권을 행사 

알제리 연안 

70 ~ 90NM

(1956년/분쟁중)

필리핀

‧ 도서국가로 주변국 위협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구역 내  

  에서 절차는 민간 항공당국에서 담당

‧ 안보적 측면보다는 항공교통 측면에서 설정

-

6. 기타 국가의 방공식별구역30)

  프랑스의 경우는 방공식별권이라 불리는 구역을 알제리 분쟁 중에 알제리 

연안으로부터 약 70~90해리의 공해 상공에 설정하였다. 이는 알제리 분쟁 중

반란군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원조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 여타 국가의 규칙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방공

식별권에 대한 비행규칙은 비행계획서의 제출, 승객의 식별, 지정된 항로 내에서의

비행, 지상 관제소와의 연락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프랑스 요격기에 의한 사격을

허용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ADIZ)을 영토 국경에 설정한 국가들이 있는데 인도방공식별

구역은 파키스탄과 국경에, 태국방공식별구역은 베트남과 국경에, 미얀마 

방공식별구역은 중국ㆍ태국 국경에 설정하였으며, 오만,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은 영해 밖으로 연장된 방공 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이 방공식별구역(ADIZ)을 운영하는 관행을 통해

방공식별구역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국제법적 지위 

의 판단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국가별 방공식별구역(ADIZ) 운영 현황을

〈표 2-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0) 상게서, p.17. 

(표 2-1) 주요 국가별 방공식별구역 운영 현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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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지위

1.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위법설과 적법설

  방공식별구역은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라는 국제법적 권한을

명시한 국제법 규정 또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각국이 안보적 목적으로 설정한 구역이다. 일반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영공의 확장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28여 개국이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동 구역의 국제법적 정당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가. 국제법적 위법설

   방공식별구역(ADIZ)의 국제법적 위법설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리적 측면으로 상공비행을 규율하는 조약은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발전하기 시작했고, 1919년 비행규칙을 위한 파리협약과 1944년 시카고의 국제

민간항공협약, 1982년 UN해양법협약을 들 수 있다. 아래 협약에 따라 영해

상공의 이원인 공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일방적인 관할권을 행사

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주된 이유는 ‘공해 상공의 비행

자유’라는 국제항공법의 기본원칙과 대립된다는 의견이다.31)

      

둘째, 국제관행 측면으로 방공식별구역의 법적성격은 다소 보수적이지만, 국가

31) 김동수, “한국의 공역관리 발전방안 : 동북아 해상작전공역을 중심으로”, 「해군 전투발전지」, 제15호

    (2008), p.9. 

‧ 제1조(주권) 체약국은 각국이 그 영토 상공의 공간에 있어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보유

  한다는 것을 승인한다.

‧ 제2조(영역) 본 협약의 적용상 국가의 영역이라함은 그 나라의 주권, 종주권 보호 또는 위임

  통치하에 있는 육지와 그에 인접한 영수를 말한다.

‧ 제3조(민간항공기 및 국가항공기)

(a) 본 협약은 민간항공기에 한하여 적용하고 국가의 항공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 군, 세관과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국가의 항공기로 간주한다.

(c) 어떠한 체약국의 국가항공기도 특별협정 또는 기타방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또한

     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타국의 영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또는 그 영역에 착륙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금지구역)

(a) 각 체약국은 타국의 항공기가 자국의 영역내의 일정한 구역의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전의 이유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12조(항공규칙) 공해의 상공에서 시행되는 법규는 본 협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한다.  

(표 2-2) 국제민간항공협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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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32) 비록 28여 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적용과 운용이 일관성을 띠고 있지 않아 국제

관습법의 성립요건인 관행의 일관성을 충족할 수 없고, 방공식별구역제도와 

관련된 국제조약이 존재하지 않아 방공식별구역의 설치시기, 범위 등이 완전히 

해당 국가의 주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주장이다.

셋째, 법적 판결사례로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공해규정에 의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의 3원적 해양법 질서가 구성됨에 따라 일부 연안국은 새로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국 군용기의 상공비행은 연안국의 허가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브라질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법률위원회에서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의 법적지위를 영공에 부합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당해 법률위원회는 이러한 브라질의 시도를 ‘상공 비행의 자유를 규정

하고 있는 공해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지위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반대하였다.33)

  나. 국제법적 적법설

   방공식별구역(ADIZ)의 국제법적 적법설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리적 측면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ㆍ2조에 따라 각 국가는 해당

영공에 대해 배타적 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동 협약 제3조에 따라 민간항공기만

적용되고 軍항공기를 포함한 국가항공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공해 상공의

비행자유’라는 법적 근거는 동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체약국의 영공 주권’만

명시되어 있다. 단지, ‘영공 주권’의 반대급부로 유권해석상 ‘영공 이원해역인 

공해 상공에서 비행의 자유’가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었다. 더욱이 당시 해양질서는 영해와 공해의 2원적 체제였고 이 해양질서

에 기초해 하늘의 수평적 공간은 영공과 공해의 상공인 국제공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영공 이원인 ‘공해 상공의 비행자유’의 개념을 더욱 뒷받침 하였다.

그러나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 공해규정에 따라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공해의 3원적 해양법 질서가 구성되어 기존 공해의 경계가 크게 축소되었고, 

32) 신창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역내 안보적 함의”, 「Strategy 21」 , 통권 제33호 vol.17 (2014),

    p.154.

33) 상게서,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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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약 제58조 제1항과 제87조에 ‘배타적경제수역ㆍ공해 상공의 비행자유’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다른 국가는 UN해양법협약 제58조에 따라 배타적경제

수역에서도 제87조 상 “항해ㆍ상공의 자유 등 공해의 자유를 동일하게 향유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① 제58조 제1항의 모든 국가는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② 제58조 제3항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고려

하고, ③ 제301조의 타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해가 되거나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해야 한다.”

는 제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UN해양법협약의 ‘배타적경제수역ㆍ공해의 자유’

에 대한 향유는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유추된 ‘공해의 자유’보다 더욱 제한

되고 연안국의 권리와 국제법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1982년 UN해양법

협약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공해의 3차원적 해양질서를 기초로 한 공역질서

를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협약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해역인 접속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을 통해 해양주권과 관할권이 확대

된 것처럼 공역 또한 영공 이원에 설정된 방공식별구역(ADIZ)이 국가 항공

관할권의 확대 형태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34)

둘째, 국가안보 측면이다.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협약 상 ‘제9조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타국 항공기의 영공 비행금지와 제12조 공해상 실효적 규칙은 同 협약을

기초하여 수립’과 UN해양법협약 상 ‘제301조 타 국가의 영토보전을 전제로 한

권리 이행 가능’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따라 상공비행의

34) 권경훈, 전게논문, pp.47~49.

‧ 제56조(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 연안국은 EEZ에서 (a) 해저의 상부수역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등 주권적 관리, (b) 해수 등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등 주권적   

권리, (c)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등 관할권을 행사

‧ 제58조(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 

- 1항 모든 국가는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EEZ에서 87조에 규정된

   자유를 향유한다.

- 3항 EEZ에서 권리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각국은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이 부의 규정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한다. 

‧ 제86조 공해는 EEZㆍ영해ㆍ내수 또는 군도수역의 속하지 아니하는 바다의 모든 부분

‧ 제87조(공해의 자유) 항행ㆍ상공비행의 자유 등 

‧ 제301조(해양의 평화적 이용) 이 협약에 따라 권리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당사국은

  타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해가 되거나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해야 한다.

(표 2-3)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 관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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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는 각 협약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항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항공기는 그 자체가 속도와 고도를

가진 무기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각 국가는 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영공은 물론 인접한 공해 상공까지 국가안보를

고려하게 되었다. UN해양법협약 제58조 1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모든

국가의 상공비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동 수역에 대한 상공비행의 자유는

최근 항공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단순히 운송업무는 물론 타국의 전략적ㆍ작전적

중심과 핵심노드에 대한 정찰ㆍ감시 등 안보문제와 관련된 군사비행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 즉,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은

대체적으로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보다 먼 거리의 지역에 설정되지만, 방공

식별구역에서의 민간항공기에 대한 규제가 자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향유

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과 기타협약 약정보다 훨씬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므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군사적 목적을 지닌 상공 비행에 

대한 제한은 당연한 귀결이다. 예를 들면 브라질, 이란, 북한 등은 이 수역에서의

외국의 군사활동 제한을 명문화 하였으며, 이는 자국의 안보와 더불어 자국

의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35)

셋째, 국제관행 측면에서 공해 상공은 연안국가든 내륙국가이든 간에 모든

국가에 개방 되어 있어 同 구역 내에서의 외국항공기는 등록국가 이외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관습법은 아주 특별한 상황 하에서

는 공해 상공의 외국항공기에 대하여 예외적이고 제한된 관할권과 실행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1950년 처음 미국에 의해 설정된 이래 현재 

세계 20여 개국이 설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방공식별구역이

최초 설정된 이래 국제적인 묵인에 의해 또는 국제법 주체들의 실행에 의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형성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82년 제3차 UN해양법회의에 의해 공해 상공

은 영해의 확대와 군도수역 및 배타적경제수역의 설정으로 공해의 법적 지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은 국제적인 묵인 또는 국제법

주체들의 실행에 의한 국제관습법을 근간으로 접속수역이라는 국가의 해양

35) 최선형, “우리나라 ADIZ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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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확대와 마찬가지로 해당구역에 대한 연안국의 일방적인 항공관할권의

확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시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

적으로 적법하다.36)

2.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근거

  가. 자위권설

   방공식별구역(ADIZ)의 국제법적 근거를 UN헌장 제2조 제4항과 제51조가

부여하고 있는 자위권의 개념에서 찾는 견해이다. 이는 방공식별구역의 최초 

설정 목적이 빠른 속도를 가진 전투기에 의한 공격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공을 향하는 미식별항공기를 가능한 빨리 식별하고 대응하고자 함

이었다는 점에 기초한다.

자위권은 UN헌장 상의 개념으로서 同 헌장 제2조 제4항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제51조에서는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위권이 무력공격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이상, 방공식별구역(ADIZ)은 同 헌장

제51조의 자위권 행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견해는 주로 선제적 

자위권을 긍정하는 견해에서 주장된다.37)

방공식별구역은 연혁적으로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정되었고 여전히 영공의

방위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이상 방공식별구역은 이념적으로 자위권과 필요

불가결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은 단순히 미식별 

비행체의 식별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이고, 결과적으로 미식별 비행체가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자위권에 의한 

무력사용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인데, 이는 자위권상의 조치이지 방공식별구역

(ADIZ) 그 자체의 개념에 따른 필연적인 조치는 아니다. 특히 방공식별구역은

평시에 설정되어 운영되는데 설령 선제적 자위권의 개념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위권은 필연적으로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방공식별구역의 국제적

근거를 자위권에서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를 목적

으로 한다고 해서 그 근거를 자위권에서 찾는다면 대부분의 軍 작전이 자위권

36) 김동수, 전게논문, p.37.

37) 권경훈, 전게논문,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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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됨에 따라 요건의 엄격한 판단을 요하는 자위권

이념의 무제한적 확장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방공식별구역(ADIZ)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자위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서 무력공격 여부를 적시에 판단하기 위한 보조장치의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공식별구역의 법적근거를 자위권에서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38)  

  나. 묵인설

   방공식별구역의 합법성 근거를 “국제법 주체들의 묵인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라는 견해이다. 이는 미국이 1950년 12월 처음으로 대서양과 태평양 상공

의 광범위한 지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이래로 다른 국가나 국제민간항공

기구로부터 이 구역의 합법성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없다면 이는 국제법상 묵시적

동의에 해당되며 현재 약 28여 개국 이상에서 이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

므로 방공식별구역은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그 역할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체약국들로 하여금 국제법에 반하는 국가규칙을 부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39)

우선 방공식별구역(ADIZ)이 국제관습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들의 ‘일반 관행’이 존재해야 하고, 국가들이

이러한 일반 관행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법적 확신’이 있어

야 한다. 그리고 일반 관행은 지속되고, 획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반복적

으로 행해지면서 일반적이어야 한다.40)

방공식별구역(ADIZ)은 미국이 1950년 최초 설정한 이래 약 20여 개국에서 

선포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행사하는 국가가 일부에 그치고, 러시아나 북한 

등 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각 국의 ADIZ 관련 규칙이 대체로 유사하기는 하나, 그 범위나 운영방식에

있어서 획일성과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1961년 프랑스가 

38) 서영득ㆍ송인석,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과제”, 「공군법률논집」, 통권 제44호

    (2014), pp.123~125.

39) Jean Carroz, “Internation Legislation on the Air Navigation Over the High seas”, 「J.A.L.C」,

    vol. 26(1959), p.90. ; 권경훈, 전게논문, p.63에서 재인용. 

40) 정인섭, 「新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5판(서울 : 박영사, 2014),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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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알제리방공식별구역에서 프랑스 전투기가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탑승한

소련의 항공기를 향해 발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소련 측이 “누가

프랑스에게 공해상에서 비행하는 외국항공기를 식별할 권리를 부여 하였는가?”

라며 강력하게 항의하여 프랑스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사건이 있었다. 2013년

선포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하여도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 많은 국가가

반대를 표명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중국방공식별

구역(CADIZ)을 취소해 달라는 서한을 제출하는 등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법적 확신을 갖는 일반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방공식별구역이 공해상공

비행의 자유나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위반된다.”라는 주장도 존재하는 만큼 방공

식별구역(ADIZ)이 법적 확신을 갖는 일반 관행으로서 국제관습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방공식별구역(ADIZ)은 국제관습법으로의 형성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1)

  다. 접속공역설

   접속공역설은 방공식별구역을 UN해양법협약상의 접속수역과 유사한 개념

으로 보고, 영해에 인접한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에 인정된 해양관할권을 그 상공에

유추 적용함으로써 연안국의 상공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영국은 18세기 이래 밀수 감시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감시조례를 제정하였고,

1719년 6해리, 1794년 12해리를 감시수역으로 선포하여 관세감시조치를 취

하였다. 또한 미국도 1876년 비슷한 법령을 제정하고 12해리 해역에서 미국

으로 향하는 선박에 대하여 감시 관리하였고, 1925년 금주법 시행 이후 밀수의

급증으로 1922년 관세법에 의하여 미국 연안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 들어 

오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임검수사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양에서의 

밀수감시조치는 미국 뿐만 아니라 발트 연안국의 다수 나라에서 조약과 각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자국의 영해 한계를 넘는 수역까지 행해졌다. 결국 1958년 

제1차 UN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에서 12해리

의 접속수역이 규정되었고, 1982년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 24해리로 확대

되었다. 위와 같이 영해에서 접속수역으로의 관할권 확대는 영공에서 방공식별

구역으로의 관할권 확대 경향과 유사하므로 이를 유추하자는 것이다.

41) 서영득ㆍ송인석, 전게논문, p.126.



- 28 -

Gidel은 “항공기의 속도, 고도 및 사진에 의한 스파이 활동 위험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연안국은 선박에 대한 접속수역상의 공역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넓은 시계의 공역에서 외국으로부터 가해지는 위해에 대하여 안전

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규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역을 확대하는 것은 연안국의 권리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접속수역

과 같은 상공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을 주장하였다.42)

한편,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24조는 “연안국은 영해에 

접속한 공해의 일정구역에 있어서 영해 내에서의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및 위생법규의 위반을 방지하고 연안국의 영토 및 영해 내에서 발생한 전기 

법규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필요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협약의 준비과정에서 UN 국제법위원회는 ‘연안국의 보호’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국가의 안전은 자위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하여 국가의 안전을 

이유로 하는 접속수역의 확대를 부인한 바도 있다.43)

그러나 항공기는 선박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 무력공격의 발생을

요구하는 자위권만으로는 영공을 충분히 방어할 수 없고, 국가의 안보는 접속

수역에서 요구하는 사유들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영공외곽에 방공

식별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과거 영해에만 미치던 연안국의 관할권이 접속수역

으로 확대되었던 접속수역의 연원과도 유사하므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물론

방공식별구역과 접속수역은 그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공해로 세분화된 해양법의 발전역사에 비추어 보면 방공식별

구역은 항공법에서의 접속공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44)

  라. 추적권설

   이 학설은 UN해양법협약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해 안으로 외국

선박의 계속추적은 연안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이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법과

규칙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행해 질 수 있다.”라는 조항

에 의거 연안국의 영해 또는 내수에서 발생한 자국법령 위반에 대하여 공해까지

42) 권경훈, 전게논문, p.64.

43) 박상현, “한국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연구 : 전술조치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p.44.

44) 서영득ㆍ송인석, 전게논문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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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적권 개념을 유추하여 방공식별구역의 근거

를 찾는 견해이다.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선박에 대해서만 계속 추적을 언급하고 있고, 영해

나 접속수역을 넘은 항공기에 대한 계속 추적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안국의 권한 아래에 있는 영역에서 그 법과 규칙을 위반한 이상 그 법규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상공에 대해서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추적권설은 ‘연안국의 법과 규칙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요구하여 방공식별구역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추적의 방향도 방공

식별구역(ADIZ)과는 반대이며,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감시하는 방공식별

구역과는 그 작용 방식에 있어서도 다르므로 이를 유추하여 방공식별구역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45)

  마. 영공진입요건설

   국가영역 진입을 위한 합당한 요건을 설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에서

방공식별구역의 근거를 찾는 견해이다. 즉, 영공진입에 필요한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이므로 영공에 진입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식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1조46)는 이러한 입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美해군 작전법 지휘관 핸드북은 방공식별구역에 관하여 “국제법상 특정국가

의 영공에 인접한 국제공역 내에 해당국가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국가영역 진입을 위한 합당한 요건을

해당 국가가 설정할 수 있는 권리에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7)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하듯이, 영공에 진입하지 않는 

항공기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현실적

으로 미식별 항공기가 영공에 진입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는 미국도 탐지된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방공식별구역의 규제를 적용

45) 서영득ㆍ송인석, 전게논문, p.129.

46)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1조, 항공에 관한 규제의 적용

    “국제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체약국 영역에의 입국 혹은 그 영역으로부터의 출국에 관한 또는 그  

항공기와 동 영역 내에 있어서의 운항과 항행에 관한 체약국의 법률과 규칙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체약국의 항공기에 적용되고 또 체약국의 영역에의  

입국 혹은 그 영역으로부터의 출국시 또는 체약국의 영역내에 있는 동안은 전기의 항공기에 의하여  

준수된다. 

47) Department of the Navy Office of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 Headquaters et al.,     

“The Commander's Hand 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 2007, pp.2~13.



- 30 -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학설과 같이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영공

외곽의 일정한 공역에 일종의 완충지대를 설치한 것인데 이는 해양법에 있어

서의 접속수역의 설치와 연혁상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의 필요에서 나온 개념이므로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및 위생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법상의 접속수역과는 목적이 다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안전를 이유로 한 접속수역의 확대는 부인된 바 있다. 

그러나 현대 항공기의 속도와 위험성을 고려할 때 무력공격의 발생을 요하는

구체적인 자위권의 행사만으로는 국가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게다가 방공식별

구역의 근거를 자위권에서 찾기에는 자위권의 행사요건과 한계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 영해에서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관할권이 점차

넓어진 해양법의 발전역사, 방공식별구역의 탄생 이전부터 존재하던 접속수역

의 연원 등을 고려할 때 방공식별구역의 설정은 그 필요성의 관점에 있어서 

해양에서의 접속수역의 설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 그 상공에도 이를 유추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항공법이 해양법만큼 발전하지 않은 관계로 

방공식별구역은 접속수역처럼 협약 등 국제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당화된 개념이

아닌 이상 그 정당성의 근거는 묵인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이 최초로

설정한 이래 약 28여 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제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 주체들의 묵인에 의해 정당화된

개념이고, 점차 국제관습법을 형성해 나가는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

므로 접속수역공역설의 필요성과 묵인설의 정당성을 근거로 종합하여 방공식별 

구역의 근거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48)

48) 서영득ㆍ송인석, 전게논문, pp.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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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中國防空識別區域(CADIZ) 宣布와 周邊國 對應

제1절 중국방공식별구역 선포 실태

1.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중국 국방부는 2013년 11월 23일 오전 10시 국가주권과 영토ㆍ영공의 

안전과 보위 및 공중비행질서의 수호를 위하여〈그림 3-1〉동중국해 방공식별

구역(CADIZ : 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선포하고 방공식별

구역(ADIZ)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동해 

방공식별구 항공기 식별 규칙」49)을 공포하였다.

그 법적 근거로는「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중화인민공화국 비행기본규칙」등 국내법과 UN헌장 등 국제법 및 국제관례를

들었다. 그 내용은 “①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는 중국 외교부

나 민간항공국에 비행계획을 보고해야한다. ② 이 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는 

쌍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중국 당국의 식별요구에 적시에 

정확한 방식으로 응답해야 한다. ③ 이 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는 설치된 양방향

레이더 트랜스폰더를 작동하여야 한다. ④ 관련 국제규정에 따라 국적표시를 

해야 한다. ⑤ 이 지역을 진입하는 항공기는 중국 당국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며,

이러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국당국은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할 것이다. 

⑥ 중국 국방부가 이 방공식별구역의 행정관리 기구이며, 이러한 규칙을 설명

하기 위한 책임을 갖는다.”라고 명시하였다.  

49) 「동해방공식별구 항공기 식별 규칙」

   1. 중화인민공화국 동해방공식별구(이하 ‘동해방공식별구’라 함)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해방공식별구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식별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동해방공식별구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동해방공식별구 관리기구 또는 그 수권을 받은 단체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식별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시를 거부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중국 군대가

      방어적 비상조치를 취한다.

   4. 동해방공식별구 관리기구는 중국 국방부이다.

   5. 본 규칙의 해석은 중국 국방부의 책임하에 있다.

   6. 본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 10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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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 배경

  가. 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 강화와 일본에 대한 대응 일환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주된 원인은 센카쿠 열도 분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분쟁화 시키고 일본 항공기들

에 대한 대응 명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ADIZ)을 선포한 것이다.

(그림 3-1) 중국방공식별구역도

출처 : 인터넷 검색자료(http://image.search.naver.com. 2017.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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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자위권을 위한 필요조치로서 어떠한 특정

국가도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여 왔으나,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중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 저장성 연안으로부터 약 103Km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의 동쪽 경계선을 일본 큐슈로부터 

약 130Km 떨어진 곳으로 설정하였다.

원래 중국방공식별구역의 원안은 2013년 5월 공군의 간부양성기관 겸 중요

연구기관인 공군지휘학원이 군 상부에 제출하였는데, 그 범위는 영해기선에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기준으로 삼았고, 이를 실현하기 어려울 경우

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과 중간선 부근까지 축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50) 그러나 결국은 일본을 겨냥하여 일본 규슈 연안방향으로 뻗어

있는 형태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군사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 활용을 통한 영공방어의 한계 인식

   중국은 종래 군사수역을 활용하여 방공식별구역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

하고 있었으나, 군사수역은 사실 평시에 유지하기에는 국제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조문의 해석을 통해 군용기

의 군사 활동을 규제하고자 하였다.51)

그러던 2001년 4월 1일 오전 9시경 조종사 및 승무원 24명을 태운 美해군

소속 정찰기 EP-3기가 남중국해 하이난섬 동남쪽 상공에서 임무수행 중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 J-8 전투기 2대 중 1대와 공중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美정찰기 조종사는 충돌 후 무선으로 15차례 긴급 조난신호를 보냈으나, 중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가운데 중국측의 허가 없이 중국 영공에 진입

하여 오전 9시 33분경 하이난섬 남동부에 위치한 링수이 비행장에 긴급 착륙

하였고 중국 전투기 조종사는 바다에서 실종되어 사망하였다.

이 사고에 대하여 중국과 미국은 상이한 주장을 내세웠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은 美정찰기가 중국 영공에 지속적인 침범을 하였고, 이에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

시켜 美정찰기와 400m 거리를 유지하며 감시 비행을 하던 중 美정찰기의 갑작

50) 아사히 신문, “China overturned draft air defense zone, expand it toward Japan”, 2014.

    1.12.字 기사

51) 신창훈, “이어도 상공의 한ㆍ중ㆍ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와 대응책”, 「2014 KIM-KIMS 공동해양  

학술 세미나 ‘이어도 문제의 재조명’」 (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ㆍ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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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런 선회비행으로 인하여 충돌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반면, 미태평양사령부는

충돌시간은 중국이 제시한 9시 7분이 아닌 15분이며 사고해역 또한 하이난섬

남동쪽 130Km 떨어진 공해상 이었고 정찰기가 자동항법방식으로 직진비행

도중 중국 전투기 2대가 정찰기 주변 1m 이내로 접근하는 위협비행을 하여 사고

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10여 일이 지난 2001년 4월 12일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해 EP-3기에 탑승해 있던 승무원 24명 전원이 미국으로

송환되었으며, EP-3기는 이후 7월 5일 분해되어 미국으로 반환됨으로써 사건

은 마무리되었다.52)

그 동안 중국은 관련 조문의 해석을 통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안보

를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을 규제하고자 하였다. 그밖에 브라질, 우루과이, 인도 등도

배타적경제수역의 공해적 성격을 배제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훈련

ㆍ작전활동은 연안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UN해양법협약 가입국들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경제적 권리만을 인정

하고 있어 UN헌장의 법적 해석만을 가지고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을 저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양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리지 못한 채 외교적

협상으로 종결되었는데, 만일 중국이 이미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했다면 미국은

공해 상공에서 상공비행의 자유를 누린다는 핑계로 식별구역에 마구 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비행계획과 위치를 보고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건

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53)

그러므로 중국은 종전처럼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해석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공개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함으로써 영공방어를 효율적으로 달성 

하고자 한 것이다.

  다. 중국의 해양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기존의 방공식별구역과 다른 특징적인 점은 

방공식별구역의 범위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와 거의 유사

52) 박현진, “美 EP-3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간 남중국해상 공중충돌사건 : 영공주권 원칙과 조난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 연구」, 제9권 1호(2002), pp.79~80.

53) Xue Guifang & Xiong Xuyuan, “A Legal Analysis of the Establishment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중국해양대학학보 사회과학판」, 2007, pp.38~39. : 신창훈, 전게논문, p.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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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의 동쪽 끝은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를 넘어 일본의 규슈 연안방향으로 뻗어있으나, 당초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의 원안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국이 처음으로 방공식별구역(ADIZ)과 배타적경제수역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방공식별구역이 순수하게 방공을 위해 설정된 구역이 아니라 해양권익

확보를 위한 포석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하도록 제언한 공군지휘학원 간부는 “방공식별

구역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해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고 바다와 접해

있는 주변국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해역경계를 주장하고 있다.”며 방공식별구역

을 서둘러 설정해 방공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54)

특히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에는 우리가 관할하고 있으나,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어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1997년부터 계속되어 온 우리나라

와의 배타적경제수역 협상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라.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동중국해의 영향력 확대 의도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군사력을 급속도로 증강시키고 있으며, 

특히 해군력의 증강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막강해진 해군을 통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해양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의 해양전략을 ‘A2/AD

(Anti-Access/Area Denial)’개념55)으로 정리한다. 즉 중국은 서태평양 수역에

두 개의 선,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획정한 후 2010년까지는 제1도련 이내,

2015년까지 제2도련 이내의 수역에서 중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세력의 접근을 

금지(Anti-Access)하고 이를 축출할(Area Denial)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

이다.56)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해상 및 공중전력이 동중국해로 접근 하는 것을

차단하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중국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오바마 美대통령의 보좌관은 ‘중국은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봉쇄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태평양

54) 교도통신, “中, 방공식별구역 설정 검토.....日과 겹쳐 긴장고조 될 듯”, 2013. 11. 10.字

55) A2/AD란 반접근/지역 거부전략으로 도련, 비대칭 무기, 스페이스와 사이버 스페이스 등 여러가지

    복합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그 중 도련개념이 핵심요소이다. 도련은 바다의 만리장성과 같은 것으로 

    적의 접근을 차단하고 적으로 하여금 접근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56) 이춘근, “이어도 해역과 한국의 해양안보”, 「2014 KMI-KIMS 공동해양학술세미나」 (서울 : 한국해양

    수산개발원ㆍ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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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 밀어내려는 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분석’이라고 말했고, 로버트 게이츠

前국방장관은 2011년 아시아 방문 때 중국의 목표가 미국을 사이판-괌-인도네시아

를 잇는 제2도련선 밖으로 밀어내려는 데 있다고 말한 바 있다.57)    

사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의 설정은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다.

2007년 3월 중국의 군사잡지「군사문적(軍事文摘)」에 최초로 방공식별구역을

언급한 것이 확인되었고, 꾸웨이팡과 쉬위엔은 같은 해 ‘방공식별구역 설치의

법리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동중국해는 물론 대만 인근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8) 당시 9ㆍ11테러와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기회로 테러로부터 안전한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여론 및 양안관계 악화를 

의식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2011년 5월 14일

부터 5월 15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비공식회합)에서 

일본 방위성 관계자에게 최초로 방공식별권의 존재를 설명하였고, 일본 관계자

는 “중국은 국제적으로 방공식별권을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코멘트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59) 그 후 2012년 9월 일본이 센카쿠 열도

3개 섬에 대하여 국유화를 결정하자,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방공식별구역

(ADIZ)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중국은 오랜 기간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준비했고,

충분한 해군력과 공군력을 갖추게 되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서해 및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추가 선포를 위한 경험 축적

   중국은 국방부 및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적당한 시기에 다른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예고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변국들은 

중국이 서해 및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남중국해에는 영유권 분쟁 중에 있는 도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뭉쳐서 대응할 수도 있고 양안관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칫 중국이 고립될 염려가 있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기 

이전에 동중국해에 먼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주변국가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러한 경험 축척을 통해 추후 대응논리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57) 경향신문, “바이든 순방 ‘동중국해 해법’ 찾을까”, 2013. 12. 2.字 기사

58) 신창훈, “이어도 상공의 한ㆍ중ㆍ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와 대응책”, p.6.

59) 도경구, 전게서,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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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은 CADIZ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부(20×112Km)가 겹치게

설정하였는데, 이는 CADIZ가 특정국가(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하고, 향후 서해상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추가로 설정 할 때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의 반응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60)  

  바. 중국의 삼전(三戰) 전략 중 ‘법률전’의 일환

   중국은 전ㆍ평시에 무력 외에도 非무력수단으로 적군에 대하여 와해공작을

전개하는 삼전(三戰)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삼전(三戰)이란 여론전ㆍ심리전ㆍ

법률전을 일컫는 것으로 2003년 12월「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61)에

서 최초로 등장한 용어이다.62)

이 중에서 법률전이란 ‘법률을 무기로 하여 이루어지는 전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법률전은 아군의 무력행사와 작전행동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적의 

위법성을 폭로하여 제3국의 간섭을 저지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얻으며, 중국

의 군사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정치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법

과 국내법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법률전 일환으로써 중국은 2005년 3월 대만이 독립을 감행할 경우

무력사용을 합법화하는「반국가분열법」63)을 제정한 바 있고, 그 외에도 남중국해

의 영유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2년에 해남성에 남사ㆍ서사ㆍ중사 군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인 ‘삼사시(三沙市)’를 별도로 설립하고 사단급 규모의 삼사 

경비구를 창설하였다. 또한 2014년 1월 1일 ‘해남성 어업법 시행조례’를 공표하여

외국인ㆍ외국어선을 규제하였으며, 2009년 5월 7일에는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해로

주장하는 문건을 UN에 제출하였다. 동중국해에 대하여는 2012년 9월 10일

60) 도경구, 전게서, p.24.

61)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는 중국 공산당 내부법규이며 군대정치 건설의 기본규정이자 정치공작

    관리의 근거문서로서 중국군의 성격, 목표, 임무, 건설목표와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를 규정함

    과 동시에 군대 정치공작의 근본방침을 천명하는 문서이다. 

62)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2003. 12.)」 중 三戰 관련내용

    제14조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8조 戰時 정치공작 : 여론전ㆍ심리전ㆍ법률전을 진행하고 적국에 대해 와해공작을 전개한다. 反심리전,

    反책동, 反공작을 전개하고, 군사사법 및 법률 복무 공작을 전개한다.

63) 「반국가분열법」 주요내용

    제3조 - 대만문제 해결, 조국통일 실현은 중국 내부의 일로서 어떠한 외국세력의 간섭도 받지 않음.

    제8조 - 대만독립 분열세력이 어떠한 명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해 나가려는 사실을  

         조성하거나, 대만이 중국에서 분열해 나가려는 중대한 사변을 야기하려 하거나,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될 때, 비평화적 수단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전을 수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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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열도(조어도)를 포함한 17곳을 영해기점으로 선포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관련내용을 UN에 제출하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에는 오키나와 근해까지

뻗은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에 관한 신청서를 UN에 제출

한 바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국방법」,「민용항공법」,「비행기본규칙」에

의거하여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획정하여 선포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미국과 일본 등 타국의 군사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과 군의 사기

를 고양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를 인정받도록 하는 법률전 또는 심리전의 성격

을 띠고 있다.   

특히「동해 방공식별구 항공기 식별규칙」제3조는 “동해 방공식별구 내에서 비행

하는 항공기는 동해 방공식별구 관리기구 또는 그 수권을 받은 단체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식별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시를 거부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중국 군대가 방어적 비상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여 군사반격권리를 분명히

함으로써 무력사용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법률 위협’을 그 전법

으로 한 법률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법률전의 궁극적 목료는 적절한 ‘법률제재’

를 구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조직 정비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서, 중국의

동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중국이 해ㆍ공군을 통해 적극적인 법률전을 전개

하기 위한 포석인 것이다.64)   

3.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의 법적 근거

  중국 국방부는 자국의「국방법」,「민용항공법」,「비행기본규칙」등 국내법

및 UN헌장 등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조문이나 내용까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푸샤오등 중국인민해방군 중국해군 군사법원장(계급 : 중국인민

해방군 해군 대교)은 국내법적 근거로「국방법」제26조65),「민용항공법」제2조

66),「비행기본규칙」제112조67)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 및

64) 이지훈, “중국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정책 : 법률전을 위한 포석”, 「국방정책연구」, 제30권 2호

    (2014), p.24.

65) 국방법 제2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와 내수, 영해, 그리고 영공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국가는

    국경방어와 해상방어, 그리고 공중 방어 건설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방위와 관리 조치를 취해 영토

    와 내수, 영해, 그리고 영공의 안보를 수호하여 국가의 해양 권익을 수호한다.”

66) 민용항공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영공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 주권을 보유한다.”  

67) 비행기본규칙 제112조, “외국 항공기는 중국 영토에 진입 혹은 이탈하거나 중국 국경 내에서 비행

    또는 체류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을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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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법’ 등 중국 영공 주권과 해양권익에 관한 법적 규정을 들고 있다. 또한

국제법적 근거로는 UN 헌장의 자위권 행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국가의 고유방어 및 자위 등 자국 보호권리를 나타낸 것이고, 이는 국가

가 영해 밖에 접속수역을 설정한 것과 같은 것이며 해당 공역은 ‘접속공역’

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6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국방법」은 1997년 3월 14일 제정된 것으로 공고한 

국방건설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리적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로 모두 12장 7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 제26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와 내수, 영해, 그리고 영공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국가는 국경방어와 해상방어, 그리고 공중방어 건설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방위

와 관리 조치를 취해 영토와 내수, 영해 그리고 영공의 안보를 수호하여 국가

의 해양권익을 수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론적인 수준의 규정으로

방공식별구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민용항공법」은 1995년 10월 30일 제정되어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모두 16장 214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민용항공기와 군용

항공기를 별개로 규율하는 것과 달리, 중국「민용항공법」은 민용항공기와 

군용항공기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동 법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영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보유한다.”라고 하며 영공 주권을 명시하고 있다.

同 법 제70조는 “국가는 공역에 대하여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

하여 국가가 공역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제71조는 “공역의 구획은 민용

항공과 국방안전의 수요 및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역의 

사용은 합리적이고, 충분하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역

관리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제72조는 “공역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한다.”라고 하여 공역의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민용항공법」제72조의 위임에 따라 2000년 7월 24일 국무원과 중앙군사

위원회령 제288호로 공포한 규정이「비행기본규칙」이다. 동 규칙 제11조는 

“공역의 관리는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민용ㆍ군용 항공의 수요와 공중의 이익

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규획하여야 하며, 합리ㆍ충분ㆍ유효하게 공역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2조는 “공역의 설정은 국가안전, 비행수요, 비행관리

능력 등의 소요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13조는 “공역의 설정ㆍ조정은

68) 봉황위성, “中 해군 군사법원장,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해 언급해”, 2013, 11. 25.字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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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련규정에 의거 심사ㆍ비준ㆍ등록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함에

따라 중국 국방부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였다.69)

4.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의 운용개념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선포 당일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여 최초로 초계비행

실시하였고, 2013년 11월 29일 최초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미ㆍ일 항공기

에 대하여 긴급발진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ADIZ) 선포 직후 매일 같이 사전 통보 없이 군용기를 출격시키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국무부 성명을 통해 “민간 항공사들이 사전에 비행계획

을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여70) 사실상 민간 항공사들에게 비행계획을

통보하도록 권고하였다. 우리 정부도 같은 해 12월 10일 “민간 항공사는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수 있다.”라고 발표71)함에 따라 비행계획

의 통보 여부를 민간 항공사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사실상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 항공사들은 항행의 안전 및 항공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중국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72)

이후 중국은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를 통해 2014년 2월에는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한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를 실탄까지 사용하며 쫓아냈다고 발표하는 

등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여 왔다. 또한 중국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

1주년을 맞아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선포한 이후 동중국해에서의 정찰과

조기경보 능력을 강화했고, 해당공역에서의 동향을 면밀하게 통제했으며, 침입한

외국 정찰기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식별하고 대처했다.”라고 밝혔다.73)

결과적으로 중국은 주변국과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여

현실적으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기정 사실화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또는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중첩되는 지역에서

는 한ㆍ중ㆍ일 3국은 서로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9) 이지훈, 전게논문, pp.4~5.

70) 동아일보, “美, 민항기 비행계획 통보, 日에 물 끼얹은 격”, 2013. 12. 2.字 기사 

71) 국민일보, “민항기 중국 방공구역 통과시 중국에 통보 허용”, 2013. 12. 11.字 기사

72) 중국 측은 2013. 12. 27. 미국 포함 23개국 56개 항공사가 중국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있다  

고 발표 한 바 있다.(뉴시스, “中 국방부, 방공식별구역 설정 한 달간 군용기  87대 출동”, 2013.

    12. 27.字 기사 참조)

73) 뉴시스, “中 국방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 설정 1년..............정찰ㆍ조기경보 능력 강화”, 2014. 11.

    27.字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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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가 동북아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자국의 주권과 영토 및 영공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UN헌장 등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적합한 조치로서 주변국

의 존중을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ㆍ미ㆍ일 등 주요국이 이를 인정

하지 않고 중국이 설정한 규칙을 거부74)한다고 밝히면서 동북아지역 정세는

지속적으로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한ㆍ중ㆍ일 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중첩에 따른 안보긴장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이어도 상공을 중심으로

3국간 중첩구역이 발생했으며, 특히 중ㆍ일 간에는 절반에 이르는 구역이 중첩

되어 향후 위기관리 및 우발 충돌예방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실적

으로 방공식별구역 중첩지역에서의 관련국 간 직접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우발적 충돌 및 오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역내 안보 긴장추세의 증대

가 지속되고 불가피하다. 

둘째, 미ㆍ중간 동북아지역의 안보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이 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동북아지역 안보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미ㆍ중 경쟁의 결과이다. 특히 중국이 2006년 해양강국 목표 선언 이후 공세

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해 온 가운데 시진핑 체제 출범이후 국가해양국 확대

개편, 국가안전위원회 신설 등 해양 권익보호가 본격화되면서 미ㆍ중간 경쟁이

보다 격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ㆍ중간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한다는

‘신형 대국관계 합의를 바탕으로 자국의 핵심이익 존중을 촉구함과 더불어 

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탐색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하고 있다. 즉 미국의 

대응 수위에 따라 향후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기를 관리

하면서 점진적으로 자국 핵심이익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또한 

중국이 이러한 반응을 토대로 향후 서해(황해)지역, 나아가 남중국해지역으로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75)

74) 한국은 중국방공식별구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및 이어도 관할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더불어 2013년 11월 28일 한ㆍ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 분계선의 시정을 요구, 일본은 동중국해

    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조치가 일본에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고 강조, 미국은 존케리 국무장관이 동중국해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행위로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충돌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데  

이어, 바이든 부통령도 2013년 12월초 한ㆍ중ㆍ일 순방을 통해 중국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반대의사 표명.

75) 박문진,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동북아 안보”, 「독도연구저널」, 제26호(201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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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ㆍ일간 센카꾸 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번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센카꾸 열도의 인근해역에 대한 통제에

이어, 이들 상공에 대한 통제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센카꾸 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반면,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이번 조치의 인정을 거부하고, 지역에 대한 경계 및

감시를 강화함과 더불어 그동안 해왔던 자위대의 활동을 유지한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지속 밝히고 있어 향후 중ㆍ일 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될 전망이다.

제2절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의 문제점

  1. 주변국 주권 및 관할권 침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은 민감한 영유권 분쟁지역이며, 일본이 현재 실효적

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등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도 상당부분

중첩되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부 방공식별구역(제주서남방

구역(20×115Km)과 우리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수중 암초인 이어도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군사ㆍ외교적 분쟁을 격화시키는 도발적인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방위를 위한 완충구역 개념으로 자국이 설정한

구역내로 타국 항공기가 진입할 경우 신속한 식별과 함께 필요시에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감시 및 대응비행을 수행하며 퇴각시키는 작전을 수행한다. 따라서 

군용 항공기가 2개국가 이상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 곳에서 비행할 경우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이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켜 동북아 평화

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한ㆍ중ㆍ일 방공식별구역의 중첩구역 존재와 잠재적 공중 충돌 가능성 내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인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확장으로 

한ㆍ중ㆍ일의 방공식별구역은〈그림 3-2〉와 같이 상당부분 중첩되게 되었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영공 방위를 위해 설정된 것이므로 영공 방위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중첩되는 부분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지나친 방공식별구역의 중첩

은 오판으로 인한 잠재적 공중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또한 중국은 “자신들이 요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력을 동원하여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실제로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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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명확성의 결여와 센카쿠

열도, 이어도 주변해역를 둘러싼 갈등은 향후 중첩구역에서의 충돌 위험을 

배가시키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4년 2월에는 실탄까지 사용하며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를 쫓아냈다고 주장하였는데, 방공식별구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력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어적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실탄을 사용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할 것이다.    

  3.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한ㆍ일과 갈등 내재

   중국은 CADIZ를 선포하기 불과 30분 前에서야 주중 국방무관과 공군무관

을 국방부에 초치하여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 관련사항을 통보하였다.76)

그러나 중국은 CADIZ 선포가 국제관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즉 한국과 

일본도 과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6ㆍ25전쟁 중에 미국에 의해서 설정된

것이고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도 1951년 미국에 의해서 설정되었다가 1969년

에 이르러서야 미군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ADIZ)의 범위를 거의 답습하는

형태로 재설정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은 전시도 아니고 

그 범위에 있어서 KADIZㆍJADIZ와 중첩되며, 심지어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76) 도경구, 전게서, p.29.

(그림 3-2) 한ㆍ중ㆍ일 방공식별구역 중첩도 

출처 : 서영득ㆍ송인석,「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과제」,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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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열도와 우리가 관할권을 주장하는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사전 

협의 없이 선포하기 30분前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은 외교적으로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이다. 또한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동시에 발효되어 주변국이

대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으며, 주변국의 반발에 대하여도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물론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효력이 없다

고 볼 수는 없지만, 주변국과 중첩되는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은

외교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 

  4. 공해 자유의 원칙 제한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우리나라

는 방공식별구역의 대부분을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킴으로써 민간 항공기

에 대하여 기존의 비행계획 제출 외에 별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에 CADIZ는 상해 비행정보구역(FIR)에 비하여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후쿠오카 비행정보구역(FIR)을 침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항공기가 기존 비행정보구역의 관제소에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외에 

중국 측에도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지휘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추가적인 

부담이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의하여 공해 상공의 

비행 자유도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중국방공

식별구역(CADIZ)은 그 범위나 제한의 정도, 위반 시의 조치에 있어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

  5. 국내법적 근거의 부재

   중국은 국내법적 근거로 국방법, 민용항공법, 비행기본규칙 등을 들고 있으나

위 법규들은 모두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방공식별구역(ADIZ)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모두 

영공 주권과 해양 권익에 관한 추상적인 규정들 뿐이다. 

제3절 한국과 주변국 대응

  1.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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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기존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영공 일부(마라도, 홍도 남방

4마일)와 이어도가 미포함 되고, 비행정보구역(FIR)과 불일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함에 따라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비행정보구역과 일치하여 확장

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왔다. 

우리 정부는 1963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

식별구역(JADIZ)을 설정하여 운영하던 미국 공군에 KADIZ와 FIR을 일치시키

도록 5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미국은 “KADIZ 확장에 노력

하겠다”고 하다가 일본이 1969년 JADIZ를 설정한 이후에는 ‘한ㆍ일 정부 외교

경로로 해결할 문제’라고 회신하였다. 그 후 1980년부터 1983년까지는 외무부

를 통해 일본 측에 2회에 걸쳐 협상을 제의하였으나, 일본 측에서 이를 거부

하였고77) 1986년부터 1995년까지 4회에 걸쳐 軍 차원에서 협상을 추진

하였으나, 일본 측은 “배타적 주권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군사적 협상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며 협상을 계속 거부하여 왔다. 그 후 1999년에도 제2차 한ㆍ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과 관련하여 별도로 협의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그 후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중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하여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하자,

우리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軍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

구역(FIR)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 

마라도, 홍도 등이 포함되도록 방공식별구역(ADIZ) 범위를 확장하여 조정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CADIZ를 선포하기 30분 前인 2013년 11월 23일 9시

30분경 중국 측으로부터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관련 내용을 통보받았다. 

중국 측으로 부터 이를 통보 받은 주중 공군무관은 10시 10분경 국방정보본부

중국과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고 중국과장은 보고계통을 거쳐 국방정보

본부 및 국방부 주요직위자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이에, 정부는 다음날인 11월 24일 15시에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77) 일본 외무성은 1980년 KADIZ 확장안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규제는 그 성격상 내부적인 것이므로, 외국에 대하여는 규제성격을 가  

지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항공기에 영향이 없고, 제주공항에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축소하게 된다면 일본의 요격기 배치상황에 비추어 방공 및 영공침범에 대한 조치가  

어려워지며, 일본은 항공자위대의 훈련을 위하여 훈련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방공식별  

구역을 확대하는 경우 훈련비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외무성,  

亞日700-536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 1980.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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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11월 25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주한 

중국 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11월 26일 

유관기관 실무자 회의(1차)를 개최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11월 28일에 국방부에서 개최된 한ㆍ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에서는 공식입장을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매우 유감

이며,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이어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

을 받지 않을 것이다. 셋째, 우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첩되는 부분은

시정을 요구할 것이며, 우리도 국익보호를 위해 KADIZ 확장을 검토 중에 있다.

넷째, 금번 중국의 조치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우려하며, 역내

신뢰증진 및 긴장완화를 위해 관련국간 협의가 필요하다.” 등 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의 시정요구를 거부하며, 방공식별구역 선포 철회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78)  

2. 일본의 대응79)

  일본 아베 총리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요네무라 내각위기관리감(부장관급) 등을 총리 공관으로 불러 대응책을 

협의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하고, 중국대사관을 통해

“센카쿠를 둘러싼 중ㆍ일 대립사태를 격화시키는 조치라 엄중 항의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13년 11월 12일 일본항공(JAL)과 全일본항공(ANA)이 중국 

정부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자, 이들에 대하여 중국 측의 조치는 아

무런 효력이 없고 기존 비행규칙에 따라 계속 비행할 것을 권고하여 상기 항공

사들이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80)

한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를 통해 외견상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관련국은 일본이었다는 점에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센카쿠 열도를 실효적

으로 지배해 온 일본은 당해 섬에 대해 기본적으로 분쟁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그런데 국제법상 영유권을 결정하지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지도 못하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당해 섬은 명확한

분쟁의 섬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중국이 현상을 타파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도 

78) 김종길,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른 대응방안”,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정책보고서」 

    (2014), p.26.

79) 신창훈, 전게논문, pp.171~173.

80) 중앙일보,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센카쿠 포함.... 일ㆍ미 반발”, 2013. 11. 25.字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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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은 일본이 2012년 9월에 취한 국유화 

조치를 현상타파라 주장하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국유화 조치라는 섬의 영유권

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치를 취했지만,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여 국제법상

으로는 이 섬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치를 취해 이 섬에 명백한 분쟁이 존재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어서 중국의 이번 전략은 매우 계산적이며

전략적으로 접근하였다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후 자국 내에서 제기된 독도 상공

까지로의 방공식별구역 확대가 당장 곤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도 상공까지로 확대할 경우 중국이 한 행위와 똑같아서 중국을 

비난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고,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한ㆍ미ㆍ일

공조는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사실 한국

에게도 반사이익을 가져다 준 측면이 존재한다. 그 반사이익이란 중국이 방공

식별구역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을 독도까지 확대할 가능성

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로 인해 UN해양법협약 발효 후 마땅히

조정되어야 했던 한ㆍ일간의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과거 일본의 비타협적 태도

로 조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부각되어 일본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일본의 공식적 입장 표명이 없었지만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일본으로 하여금 조용히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3. 미국의 대응81)

  미국 백악관 부대변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불필요한 선동적 행위’

라고 하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지역內 미국의 작전수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케이틀린 헤이든 미국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로 미국은 중국 측에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주중 미국대사에게 ‘엄중 항의’를 하고

“미국이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구

했다고 밝혔다.82)

81) 신창훈, “이어도 상공의 한ㆍ중ㆍ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와 대응책”, pp.172~173.

82) 연합뉴스, “美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역내 안정 해쳐’ 반발”, 2013. 11. 24.字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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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은 2013년 11월 25일~26일 간 B-52 폭격기를 비무장으로 비행

하도록 하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바이든 부통령의 방중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자국 민간 항공사들에게 비행계획

통보를 사실상 권고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은 오래전부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해석을 놓고서 중국과 대립했다. 2001년 4월 1일 하이난 섬에서

발생한 충돌사건에서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성명을 통해 사과를 거절

하고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에서의 정찰활동은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

으로 이러한 정찰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에 요청하면서 정찰활동은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美국방부 장관

도널드 럼스펠트는 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 주었다. 

럼스펠트 장관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중국연안에서 중국인민

해방공군에 의해 차단된 미국 정찰기의 수가 무려 44건에 해당된다고 발표

하였는데,83) 이는 중국이 UN해양법협약의 관련규정 해석을 통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이미 방공식별구역(ADIZ)처럼 사용해 왔다는 점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대립의 중심에는 군함과 군용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논쟁에서 미국은

일본과 달리 군용기와 민항기를 분리시켜 민항기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비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

에서 오랫동안 치른 군함 및 군용기에 대한 논쟁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방공식별구역(ADIZ)이 갖는 순수한 목적에

집중하여, 즉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차원에서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무시하

겠다는 의지가 명백히 보였다. 이는 바이든 부통령이 방일시 중국에 대해 방공

식별구역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기 보다는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강조한 대목

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미국은 바이든 부통령의 순방외교를 통해 미국의

존재감을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에게 확인시키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반면, 미국과 달리 일본은 일본 국적 민항기의 비행정보 통보조치에 대해

정부가 이를 만류한 것은 정부의 행위와 민간의 행위에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의도의 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안전사고

와 관련해 정부와 개인행위 간에 분명한 선을 그어 둠으로써 일본 민항기가

83) Peter A. Dutton, “Caelum Liberum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outside Sovereign

    Airspac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3(2009), p.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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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게 비행계획을 앞으로 통보하더라도 이는 일본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

하고 오로지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 조치로 일본 정부가 묵인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경우에도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조치를 선포한 직후 민항기

의 안전을 걱정하는 성명이 먼저 나왔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즉 우리

민항기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평소에 어느 정도 통과하고 있는지를 파악

하면서 민항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이어도 상공에서는 

중ㆍ일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챙기고 그 나머지 상공

에서는 민항기의 안위를 위해 자발적으로 비행계획을 제출하라는 권고를 하는 등

양자를 분리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인천 비행정보

구역(FIR)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확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존재한다.84)  

4. 기타 국가의 반응(대만, 필리핀, 호주)

  대만은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와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이 같은

움직임은 서로 간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설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대만군은 국가안전 및 주권 수호를 위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응하였다.85)

필리핀의 경우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로

국제공역에서의 운항자유를 침해하고 관련 국가들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중국이 주변 공역을 자국의 공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필리핀 국방부장관은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 상공에도 방공식별

구역을 선포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86)

한편, 호주는 자국주재 중국대사를 초치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호주는 동중국해 해역에서 현재의 상황을 바꾸려는 어떠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87)

84) 신창훈, “이어도 상공의 한ㆍ중ㆍ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와 대응책”, pp.172~173.

85) 아시아경제, “中, ‘방공식별구역’ 설치 놓고 주변국 반발”, 2013. 11. 24.字 기사

86) 연합뉴스, “필리핀, ‘중국, 남중국해서도 방공식별구역 선포 가능’”, 2013. 11. 29.字 기사

87) 연합뉴스, “호주, 방공식별구역 관련 중국대사 초치”, 2013. 11. 27.字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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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韓國防空識別區域(KADIZ) 運營 實態 分析

제1절 확장前 한국방공식별구역 운영 실태

1.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설정 과정

  한국방공식별구역은 6ㆍ25전쟁 중 중국 공군이 MIG-25와 IL-28폭격기를 

운용함에 따라 美태평양사 공군에서 1951년 3월 22일 태평양 방공체계의 일환

으로 한국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렇게 설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설정 당시 어떤 근거로 확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계선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유추 된다.88) 당시 북서

지역은 중국 공군의 침투위협이 많은 지역으로 중국과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

하여 산둥반도와 옹진반도의 중간선으로 설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서지역은 적의 특별한 위협도 없고 레이더 범위 외곽지역으로 설정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제주 남부지역은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의 위협이 전혀 없는 지역

으로 대공감시의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일본을 통치하고 있을

때이므로 훗날의 일본 자주권을 의식하지 않고 제주도에 대한 해안방위만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지역은 북한군과 당시 소련 공군의 침투

위협이 많은 지역이었으므로 황병산에 설치한 레이더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된 구역까지 확장하여 설정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은 2013년 12월 

7일까지 운영되어 오다가 60여년 만인 2013년 12월 8일 이후 기존 방공식별

구역 범위에 제주도 남부 이어도를 포함, ADIZ를 확장하여 설정하게 되었다.

2.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운영 절차89)

  한국방공식별구역은 “대한민국의 안보목적상 비행물체의 조기식별을 위해 

88) 공군대학, 「국제법과 영공」 (청주 : 공군교재창, 1988), p.187.

89) 합동군사교범(3-7), pp.26~27. : 서영득ㆍ송인석, 전게논문, pp.151~15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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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외곽 상공에 설정하여 운용하는 공중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라고 명시

하고 있으며, 한국방공식별구역 내를 출입하는 모든 항적은 영공방위를 위하여

반드시 식별되어야 하며, 필요시 군사상의 위협도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모든 조종사

는 이륙 1시간前까지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비행인가를 얻어야 하며 비행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첫째, 관제공역 내에서 인가된 비행계획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 항로 지도상

에 필수 보고지점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민간항공관제기구가 요구

하지 않는 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 있거나, KADIZ 내로 들어오는

경우 위치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둘째, 외국으로부터 비 관제공역으로 비행하여 들어오는 경우 한국방공식별

구역(KADIZ)에 들어오기前에 KADIZ 통과 예상시간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관제공역 밖에서 비행하다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통과하게 될

경우 KADIZ의 경계선 통과 예상시간, 통과지점 및 비행고도를 경계선 통과 15분

내지 30분前 사이에 반드시 관련 민간항공통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넷째, 육지로부터 10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들어올 때에는 해당지점 및

방공식별구역(ADIZ) 선상에서 위치를 보고해야 하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서는 매 30분마다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다섯째, 확인암호와 피아식별장비(IFF/SIF : Identification Friend or Foe/Selective

Identification Feature)를 탑재한 항공기만이 항로 밖에서 시계비행을 할 수 있다.  

여섯째, 사전 통보 없이 항공교통관제소(ACC : Area Control Center)에 제출된

비행계획서와 다른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비행계획서 및 민간항공교통관제기구 인가내용과 실제 비행시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는 통과시간 상 5분 이내이며, 좌우 폭은 10~20해리 이내이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관리는 모든 관ㆍ군 항공관련 기구의 긴밀한 협조

와 신속한 운항정보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며, 항공통제체제는 국토교통부 항공

교통관제소(ACC)의 항공교통관제체제와 비행정보체제가 협력하여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통제기구는 공군작전사의 항공우주작전

본부(KAOC)와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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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의 

비행절차에 관한 규칙을 엄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휴전이후 무력도발을 

계속해 온 북한 항공기의 MDL/NLL과 KADIZ 침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예고 없이 침범한 미식별 항공기는 적대행위를 할 가능성 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KADIZ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하나 무기로 사용되는 

군용항공기의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동안 방공식별구역(ADIZ)이 국내법상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근거면에서 논란이 되었으나, 지난 2009년 9월 10일「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운용된 지 

50여년 만에 국내법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의 법률 제9조 방공식별구역의

관리 제1항에서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법률 제10조에는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한 조치

사항90)이 명시되어 있다.   

3.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진입절차 위반시 조치사항91)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시에는 사전에 비행계획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통보한 비행계획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비행 

계획과의 대조 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전에 비행계획

을 통보하지 않은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거나, 방공식별구역 

에서의 비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된다. 우리

나라는「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한

조치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방공식별구역에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우선 방공 

90)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법」,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률을 위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ㆍ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국제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침범하려는 항공기

     2.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  

     고 인정되는 항공기 

91) 서영득ㆍ송인석, 전게논문, pp.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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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구역의 본연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방공식별구역이란

미식별 비행체의 식별 및 위험성의 판단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국제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항공기의 식별 및 위험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 가능하고

그 이상의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우선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거나 방공식별구역(ADIZ)에서의 비행절차를 준수

하지 않는 미식별 항공기가 레이더에 탐지된 경우에는 라디오 또는 직통전화를

통하여 연락을 취하고 이를 통하여 항공기를 식별하고,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주파수 또는 직통전화를 통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의 판단이 

불가능 하다면 육안 식별을 위하여 전투기를 출격시켜 요격할 수 있다. 다만 

요격은 식별 및 위협성 판단을 위한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고 강제퇴거 또는 강제 

착륙을 위한 요격조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항공기의 정체를 

식별하였더라도 군사상의 위협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추적 및 감시는 

추적하는 항공기의 비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 

하고 위협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식별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향해 비행을 계속할 경우 경고방송, 등거리 비행 등을 통하여 임의적인 퇴거

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방공식별구역에서는 그 자체의 개념에 따른 강제적인

퇴거조치나 무력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공에 진입하려고 한다든지 위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사격이나 나아가

강제조치 또는 무력사용까지도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는「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또는 자위권에 따른 조치일 뿐 방공식별

구역 그 자체에 따라 허용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방공 

식별구역에서는 탐지ㆍ식별ㆍ위험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만이 허용될

뿐 강제조치나 무력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영공침범 또는 적대행위 시

즉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요격태세를 갖출 수 있을 뿐이다.   

4.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주변국방공식별구역간 운영관련 협의사항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의 경우 동해상에부터 마라도 남단까지 한국방공 

식별구역(KADIZ)과 맞닿아 있다. 일본방공식별구역은 1969년 일본이 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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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를 위해 연안으로부터 400~600Km를 연하여 설정되었고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시 비행계획 및 위치를 통보하는 등 한ㆍ일간의 방공식별구역을 존중 

하여 왔다. 또한 일본과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공군본부 주관으로 한ㆍ일

방공실무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5년 6월 5일에는「대한민국 군용기와 

일본 자위대 항공기 간의 우발사고 방지에 관한 서한」을 서로 교환하여 자국의

군용 항공기가 상대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의 우발적 침범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의 서부방면대와 한국 공군의 제2MCRC

와 직통전화를 설치하여 동해와 남해 상공에서의 한ㆍ일간 우발사고 방지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으며 한ㆍ일 방공실무회의를 통해서도 양국의 방공식별구역

에 대하여 상호 존중하여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중국과는 2008년도에 한ㆍ중 방공실무회의가 시작되어 한국 공군의 제1MCRC

와 중국 제남군구와 직통전화를 설치하여 서해 상공에서의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군용 항공기에 의한 우발사고 방지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반면, 일본 및 중국과 우발사고 방지 서한을 교환하고 매년 회의를 통해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내용을 발전시키고 있으나, 방공식별구역(ADIZ) 운영과

관련된 국제법 및 항공법에 관한 전문인력과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회의 의제를 선정함에 있어 일본과 중국은 민감한 사항을

의제로 선정하는데 꺼려하고 있어 의제선정에도 제한이 있다.    

5. 확장前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문제점

  가. 영공 일부(마라도, 홍도 남방 4마일) 및 이어도 미포함

   1951년 설정된 우리 방공식별구역(ADIZ)은 중공군의 공습에 대비하는

군사적 목적에 따라 남쪽보다는 북쪽의 경계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남쪽지역은 

불충분하게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방공식별구역은〈그림 4-1〉과 같이

마라도 및 홍도 남방의 영공 일부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는

이어도를 포함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이 1969년에 미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UN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

가 3해리에서 12해리로 늘어나게 되었고,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경제수역

(EEZ)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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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기존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우리 영공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나,

1994년 발효된 UN해양법협약에 의거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리로 늘어남에

따라 마라도 남단의 영해 일부(약 6.5마일)와 거제도 남단 홍도의 영해 일부

(약 4마일)가 일본방공식별구역과 중첩하게 됨에 따라 우리의 영공 주권이

침해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어도는 마라도 서남쪽 149Km 위치해 있는 수중 암초인데 우리 어민들

은 그 존재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국내ㆍ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

하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설정된 이후인 1951년 9월 10일에서야

국토규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해군ㆍ한국산악회가 이어도를 탐사한 후 ‘대한

민국 영토 이어도’ 라는 동판 표지를 설치하였고, 1984년 KBS-제주대학교 파랑도

탐사반의 현장 탐사를 거쳐 1987년 해운항만청이 구조물인 부표를 설치함

으로써 이어도가 우리 관할임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다. 

(그림 4-1) 확장前 한국방공식별구역도 

출처 : 인터넷 검색자료(http://image.search.naver.com. 2017. 5.18.)



- 56 -

또한 이어도는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게

되었으며, 2000년부터 해양과학기지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2003년 6월에 이를

완공함으로써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92) 다만 이어도는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 획정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아직 관할권 

중첩수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 훨씬 가까워 중간선 원칙에

따라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 범위 내에 속하고 우리가 해양과학기지를 운영

하면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나. 我 비행정보구역(FIR)과 불일치로 수색ㆍ구조 임무수행 제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비행정보구역(FIR)이란 비행 중에 있는 항공기가 안전 

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

가 발생할 경우에 수색ㆍ구조업무를 책임지고 제공할 목적으로 국제민간항공

기구에서 분할하여 설정한 공역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관할인 인천 비행정보구역의 남방 일부가 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에 포함되어 있어 이 지역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수색ㆍ구조업무

를 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일본 측에 비행계획을 통보한 후에야 비로소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런데 항공기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가 동반

되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통례이므로 위 임무를 수행하고자 일본방공식별

구역과 중첩되는 비행정보구역에 진입할 때 마다 일본의 허가를 필요로 하여

비행정보구역 관리국에 부여된 국제적 임무인 탐색ㆍ구조 임무수행에 제한

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다. 작전구역(AO)과 불일치로 해ㆍ공군 합동작전 지장 초래     

   작전구역(AO)은 평시 아군의 해상 및 공중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합참의장이 설정해 놓은 구역을 말한다. 통상 해상전력의 경우 작전

구역(AO)에 맞추어 운용되는 반면, 공중전력의 경우에는「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제24조93)에서 방공식별구역(ADIZ)의 진입ㆍ이탈시 합참의장

92) 이춘근, 전게논문, pp.80~84.  

9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4조, 방공식별구역 이탈ㆍ진입

    - 방공식별구역을 진입ㆍ이탈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진입ㆍ이탈하기 최소 24시간 전  

   까지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간항공기가 사전에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항공로를 따라 비행하는 경우나 합참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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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전력

운용의 경계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ㆍ공군의 작전구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해상전력의 경우에는 AO가 공해상이므로 작전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공중전력의 경우에는 작전수행에 제한이 있어 해ㆍ공군의 합동작전 

수행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제2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확장

1. 중국방공식별구역 선포時 우리정부의 입장과 대응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의 국익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조치해야 할

과제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이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KADIZ 확대

검토가 이루어지고, 청와대ㆍ외교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가 가동되었다. 국방부는 최적안으로 KADIZ를 현재의 인천 비행정보구역

(FIR)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였고, 민ㆍ관ㆍ군 전문 분야별 KADIZ 확장

에 대한 외교적 영향평가, KADIZ 확장을 위해 요구되는 외교적 노력, 이어도

실효적 지배방안 등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검토를 병행하여 KADIZ 

확대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12월 2일부터 6일 까지 관련국들과 협의

과정을 진행한데 이어, 12월 6일 국가안보정책회의(3차)에서 KADIZ 조정안 

이 결정되었고 이 조정안을 대통령이 승인함에 따라 최종 확정되어 국방부가 

2013년 12월 8일 14시에〈그림 4-2〉와 같이 KADIZ 확대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림 4-2)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도 

출처 : 한국일보,「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일ㆍ중 방공식별구역과 중첩, 충돌 우려」, 2013.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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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  국 일  본 러시아 미식별

계 80회 381회 3회 98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 선포 후 조정된 KADIZ 내에서의 주변국들의

비행활동이 빈번하였는데, KADIZ 조정 후 10개월간의 군용항공기 비행활동

은〈표 4-1〉과 같다.

결론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의 확대를 통해 제주도 남방구역에 대한 영공 수호 

를 위한 방공의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남방 해상교통로와 민간항공기 항로보호

가 가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제고와 비행안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94)

  

2. 한국방공식별구역의 확장 조치내용  

  KADIZ 조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원칙과 기준은 ‘국익우선과 신뢰구축’이었다.

주권국가로서 우리 국가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규범과 관례에 부합하며

관련국들과의 상호신뢰 및 협력증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의미이다. 

우선 국방부는 KADIZ 확대를 위한 3개 검토안을 마련하였고, 국가안보정책조정

회의를 거쳐 정부 조정안을 결정하게 되었다. 제1안은 “한ㆍ미ㆍ일 공조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철회 압박을 지속한다.”는 것으로 이상적인 대안이지만 중국의

태도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제2안은 “인천 비행정보구역 

(FIR)과 중첩되는 영역으로 중국 군용기가 진입하는 경우 비행정보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

가 있었다. 제3안은 “現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도록 KADIZ 확장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제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합당한 조치로 평가되어

제3안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과 협의를 병행해 나갔다.

우리 정부가 KADIZ 확장 방침을 세우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라도와 홍도 남단 영공과 이어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다. 둘째,

94) 비행정보구역은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에 의해 해당구역의 해상 등에서 국가의 탐색구조를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인천 비행정보구역(FIR)이 일치  

하지 않음에 따라 탐색구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항공기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비행정보구역  

일부구역인 제주도 남방구역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속해 있어 우리의 항공기가 해당구역 진입  

시에는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이후 우리의 관할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13. 12. 15.~ ’14. 9. 3.) 

(표 4-1) 확장된 KADIZ內 주변국 비행활동 현황 



- 59 -

기존 KADIZ의 남쪽구역을 인천 비행정보구역 남단과 일치시킨다. 셋째, 제주도

남방 구역에 대한 방공 완충공간을 확보한다. 등이다.95) 즉, 확장된 KADIZ는 

기존 KADIZ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할 마라도와 홍도 남단 영공과 이어도 등

실효적 관리가 지속되어야 할 구역 등을 망라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비행정보

구역(FIR)과 일치시키는 범위로 조정된 것이다. 이는 우리의 국가 이익만을 고집

하여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 아니라, 전란중 미군이 당시의 전쟁 상황만을 고려

하여 설정한 비정상적인 KADIZ 범위를 시정하고 KADIZ를 국제적 규범과 주변국

과의 신뢰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재조정하여 정상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방부는「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2013년 12월 12일

국방부 고시 2013-449호를 발표하며, 확대 조정된 KADIZ 범위와 함께 2013년

12월 15일 14시를 기해 유효화 한다고 공표하였다.96)

3.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 선포時 주변국 반응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와 설명을 통하여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이후 2013년 12월 5일 확대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의 확대 발표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

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책임 있고 신중하게 다루어 왔으며, 한국이 국제관례

와 국제공역에서의 자유비행 원칙 및 적법한 사용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방공식별구역(ADIZ)을 조정할 것.”이라고 약속한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의 조치가 지역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국제관례에 보다 더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97)

일본 측의 경우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2013년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에 대해서는 한ㆍ미 정부와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98)

95) 국방부 발표자료, 2013. 12. 8. 

96) 한국일보,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일ㆍ중 방공구역과 중첩, 우발충돌 우려”, 2013. 12. 8.字 기사

97) 미 국무부 대변인 논평(국방부 정책관실), 2013. 12. 8.

98) 연합뉴스, “일본,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문제없어”, 2013. 12. 9.字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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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은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침에 유감을 표시하고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를 통해 한국에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국이 타당하고 신중하게 관련 문제

를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라고 밝혔다.99)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근거가 미약한 만큼 해당

되는 관련 국가 간에 긴밀히 협조하면서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하고 있다. 일본 또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해 부정적 

이진 않지만 앞으로 관련 문제를 계속해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4.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가 1963년 이후 수차례 시도하였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 조치는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하여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의 성격으로써 방공을 위한 최소한의 공역을 확보하였으며, 제주

남방항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 확장의 범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중첩되지 않는 비행정보구역

(FIR)을 선택함으로써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 반발을

최소화하였고, 민항기와 군용기의 식별과 통제를 단일화함으로써 민항기의

공해상공 비행의 자유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기존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이 홍도 및 마라도 남단의 영공 일부와 이어도를 포함

하지 못하던 문제도 일거에 해결하였으며,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내에서의

신속하고 용이한 탐색ㆍ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였다.

확장절차에 있어서도 2013년 11월 28일 한ㆍ중 국방전략 대화시 중국 측에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12월 2일에는 주한

미국대사와 연합사령관에게, 12월 6일에는 주한 중ㆍ일 무관에게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조정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하고 협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근거 법률인「군용항공기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포된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

99) 내일신문,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13. 12. 10.字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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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② 軍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③「항공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FIR)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 조치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요소들, 특히 비행

정보구역(FIR)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 중국의 ‘법률전’에 대항하는 反법률전의 일환으로서 높이 평가된다. 

제3절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문제점

1. 주변국과의 문제

  가. 중국과의 문제

   1) 한ㆍ중 방공식별구역의 중첩구역 처리방안 미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앞에서 본〈그림 3-2〉과 같이 중첩된 방공식별구역

(ADIZ)의 처리방안이 문제가 된다. 기존에는 서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경계선을 기준으로 20해리 이내에 접근할 경우에 상호 항적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으나, 현재 중첩지역에 관하여 처리방안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중국은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이어도 주변 상공에 빈번히 진입하여 이어도

상공에서의 방공식별구역의 실효적 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다.

  2)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내의 A-593 항로 이용 민항기 식별 지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민간 항공기는 지정된 항로를 통해 비행하며,

관할 비행정보구역(FIR) 내의 항로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해당 ACC 

(Area Control Center)에서 관제를 수행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천 비행

정보구역(FIR) 내에 있는 모든 항로는 인천 ACC에서 관할하고 식별 및 관제

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그림 4-3〉과 같이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내의 A-593 항로는 인천 ACC의 관제 없이 중국 상해

ACC와 일본 후쿠오카ACC 간 직접 이양관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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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해에서 일본 후쿠오카 간을 연결하는 A-593 항로는 제주 남단의

KADIZ 확장구역 내에 설정되어 있다. A-593 항로에 대한 관제권을 중국과 

일본으로 이관하는 결정은 1983년도에 이루어 졌으며, 당시 한국과 중국이

미수교 상태였고 중국이 우리의 FIR을 A-593 항로 이북으로 축소 조정(동경

124도→동경 125도)하려는 의도를 무산시키기 위한 중재안으로 A-593 항로

의 일부 고도에 관한 관제권한을 이양하게 되었다. A-593 항로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중국 방면으로 비행할 경우에는 후쿠오카 ACC와 합의서가 있어

민항기 식별에 문제가 없으나, 중국에서 일본 방면으로 비행할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 간의 관제권 이양지점인 SADLI 통과 시 까지는 자동식별이 곤란하고 수동 

으로 비행계획서상의 속도, 고도 등을 확인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

에서 일본 방면으로 비행하는 민항기의 경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

한 후 후쿠오카 ACC로 관제권이 이양되는 SADLI 도착 前까지의 약 50해리 구간

(약 7~8분 정도 소요)에서는 정확한 항적식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3) 서해상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 가능성 내재

   중국은 국방부 및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적당한 시기에 다른 방공식별구역

(ADIZ)을 설정하겠다.”라고 공언한 점을 감안, 중국이 서해 및 남중국해에 추가적

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중국이 서해 및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추가 선포

(그림 4-3) A-593 항공로도 

출처 : 김종길,「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른 대응방안」,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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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의 동북단 끝은 동경 125도에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중국은 1991년 2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서울과 북경 직항로 신설 

등을 위한 제8차 항공회의에서 상해 비행정보구역(FIR)과 인천 비행정보구역

의 경계선인 동경 124도 선이 지나치게 중국 측에 가깝다는 이유로 이를 동경

125도 선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를 계속 한 적이 있다.100) 따라서 향후 중국이

서해에 동경 125도에 맞춘 방공식별구역(ADIZ)을 추가로 설정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101)

나. 일본과의 문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방공식별구역(ADIZ)의 중첩구역 처리방안이 문제된다.

일본과는 기존에는 북위 37도 이남의 한ㆍ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에는

30분 前까지 비행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으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 후에는 중첩된 ADIZ 진입시 서로 통보를 하지 않고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러시아와의 문제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ADIZ)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래서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빈번히 진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간 충돌 

위험성과 방공식별구역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2. 법적 문제102)

  가. 국내법적 문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前「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상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항공기 식별을 위한 전술조치의 근거 및 한계를 제시

하지 못하거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시행령」․「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100) 서영득, “한반도 인근 공역의 국제분쟁 가능성과 대처방안”, 「공군법률논집」, 통권 제29호(2006), p.93.

101) 다만, 동경 125도 선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추가 설정할 경우 우리의 소흑산도 및 홍도 영공이 포함되어  

  우리의 영공주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동경 124.5도 선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추가 선포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102) 서영득ㆍ송인석, 전게논문, pp.16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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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  정  前 개  정  後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5항상 국방부장관에게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식별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방공식별구역에서

  의 항공기 식별을 위한 전술조치의 근거와 한계 미명시

‧ 동법 제9조의 2에

방공식별구역을 비행

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절차 삽입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ㆍ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시행령」

ㆍ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군용항공기 운영 등에 관한 훈령」제23조는 합참의장이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군용항공기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은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관리를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정하고 동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방공식별구역의 관리만을 합참  

의장에게 위임하고 있었는데, 이는 방공식별구역의 범위  

를 정하는 것은 국방장관의 권한으로 유보되어 있고 위  

훈령 제23조는 위임 근거가 없어 상위법령에 위배 

‧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동법 제9조

  로, “관리”를 “설정

ㆍ변경”으로 정정

‧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합참의장에게 위임

  하는 근거 삽입 

관한 시행규칙」․「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등이 상호 위배되어 충돌 

되는 조항이 있는 등 관련 법령상의 문제가 이었으나, 2016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표 4-2〉과 같이 개정하여 대부분 법령상

의 문제를 수정ㆍ보완하였다. 

반면, 개정된「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을 진입하는 항공기에 대한 식별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시 우리 軍의 해상 및 공중전력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작전구역

(AO)과 한국방공식별구역 범위도 불일치하여 軍 작전수행상 문제가 되고 있다.  

  1)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항공기에 대한 식별절차에 관한 문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103)은 국방부장관에게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식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1월부터 10월초까지 중국 항공기가 88회, 러시아 항공기가

24회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였는데, 우리 공군이 실제로 출격한 것은 중국

항공기에 대하여 2차례, 러시아 항공기에 대하여 3차례에 불과하였다. 우리

공군은 300노트 이하로 운행하는 항공기의 경우 적대적 비행이 아닌 걸로 보아

10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계획과의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한 확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표 4-2) 한국방공식별구역 관련 국내법령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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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04) 이는 위 조항의 문언과 맞지 않고 대응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상위법령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한국방공식별구역에서의 항공기 식별을 위한 전술조치는 비행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하는 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한 전술조치의 근거

및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수권규정을 법률적 차원에서 입법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 합참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식별절차의 정보를 공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2)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작전구역(AO)의 불일치로 인한 작전수행 제한

   작전구역은 평시 아군의 해상 및 공중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설정해 놓은 구역을 말한다. 통상 해상전력의 경우 작전구역

에 맞추어 운용되는 반면, 공중전력의 경우에는「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제24조105)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진입ㆍ이탈시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KADIZ가 전력운용의 경계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과 공군의 작전구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해상전력의

경우에는 AO가 공해상이므로 작전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해역이나, 공중

전력의 경우는 작전수행에 제한이 있어 해ㆍ공군의 합동작전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106)

나. 국제법적 문제

현실적으로 全세계 주요 28여 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국제

사회는 이를 묵인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방공식별구역의 정당성, 요건, 한계 등이 여전히 불명확하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그에 따른 파장은 이러한 국제법적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법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방공식별구역은 

언제나 분쟁의 소지를 내포할 수 밖에 없다.

104) 한국일보, “軍, 주변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소극 대응”, 2014. 10. 16.字 기사

105)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방공식별구역 진입ㆍ이탈

    - 방공식별구역을 진입ㆍ이탈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진입ㆍ이탈하기 최소 24시간前

      까지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간항공기가 사전에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항공로를 따라 비행하는 경우나 합동참모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6) 서영득ㆍ송인석, 전게논문,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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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韓國防空識別區域의 實效的 支配 强化를 위한 對應戰略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제외된 홍도와 마라도 남단과 이어도 상공을

KADIZ 범위에 포함하여 확장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내에는 관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중인 

이어도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문제로 분쟁 중인 센카꾸 열도가 포함됨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 간의 갈등이 지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 중국

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면서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안정적

으로 유지하고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제1절 효율적인 한국방공식별구역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1. 대외적 대응 측면

  가. 확장된 KADIZ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외교안보전략 구비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 설정은 방공식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일환이지만

국제적 역학관계가 작용된 사안이다. 그러므로 확장된 KADIZ 관할에 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외교안보전략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첫째, 우리의 안보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한ㆍ미 동맹에 기반을

두면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헤징

(hedging)전략’ 으로 ‘연미연중(聯美聯中)’이라는 모호한 안보전략 방향을 설정

하는 것은 양측으로부터 소외 당할 수 있는 안보상 결정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국의 패권 팽창과 해양 및 공중 영향력 행사에 대응

하는 안보전략에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중국은 한ㆍ미동맹으로 결속된 

한국이 미국으로 부터의 군사력 지원을 통해 안보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

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가가 아닐 경우 중국이 한국을 어떤 식으로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예측해 보는 것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 할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국 일각에서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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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붕괴할 경우 북한에 침입할 구상을 공공연하게 매체에 게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영토와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한ㆍ미 동맹을 강화해 중국

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한ㆍ미 동맹과 미ㆍ일 동맹 간의 접점이 약해질 

때 중국의 동북아 지역 ‘현상타파’ 유혹이 커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미국의 

‘건설적 역할’을 통해 한ㆍ일관계의 재정립을 모색해야 한다”는 (고려대 김성한 교수의)

주장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역사문제와 現일본정권의 우경화로

인하여 한ㆍ일 간에 긴장국면이 조성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안보적으로 미국과 

연계하여 한ㆍ미ㆍ일 3국간에 공조가 이루어져야 북한 핵문제와 정권붕괴

문제 비롯하여 對중국 팽창전략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CADIZ와 JADIZ 중복구역에 대한 방공식별

구역조치에 한ㆍ중ㆍ일 3국간에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3국 가운데 어느

국가도 이미 선포한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재조정하거나 철폐할 가능성은 

없다. 중복된 방공식별구역에 대하여 각국은 군사적 전술조치를 취할 것이다.

어차피 중복구역이 3국간에 조정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중복구역에 진입하는 

항공기들이 각국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여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공식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호간에 불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사전 통보없이 ADIZ 중복구역에 진입하는 항적을 식별, 요격, 격퇴

하는 군사력의 충분성을 구비하는 전제조건 아래 협력체제를 구비해야 한다.

현재 민간항공기의 비행을 통제하는 각국의 ICAO FIR 체제와 항공작전 군사체제

와의 협조체제를 통해 제도적인 절차만 수립해도 가능한 일이다. 중복 ADIZ구역

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에 언급될 중ㆍ일과 중첩된

방공식별구역(ADIZ) 문제 해결방안에서 제시하였다.

  나. 중ㆍ일과 중첩된 방공식별구역(ADIZ) 문제 해결방안 

   1) 한ㆍ중ㆍ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조정 협의 

   방공식별구역은 배타적 주권이 행사되는 영토나 영공과는 근본적인 차이

가 있으나, 국가별 방공식별구역의 경계가 분명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획정과정에서 보여준 행위 중 가장 잘못

된 점은 인접국의 기존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게 설정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도 사전 협의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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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일과는 다르게 한국에는 발표 30분 前에 관련사실을 통보하면서 “이번

조치로 한국의 이익에 손상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친근감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다소 완곡한 표현을 했을 뿐이지 한ㆍ중 간 신뢰는 사실상 

손상되었고, 명백하게 한국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것이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존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손상

시키지 않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영역인 비행정보구역(FIR)을 기준으로 확장

하여 재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중국이 방공

식별구역을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리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우리의 홍도 및 마라도

남단의 영공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현실적

으로는 그 면적이 넓지 않고 일본 측에서도 우리 영공에 진입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도 홍도와 마라도 남단 진입 비행시 일본에게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는 

실정이지만 이는 우리 영공주권의 침해로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 부분

에 대하여는 일본 측에 JADIZ 조정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에 새롭게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보장하도록 주장

할 수 있다.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확장된 한국방공식별

구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정에는 “비행정보구역(FIR)에서의 강제조항으로

비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비행정보구역 내의 정체 불명

항공기를 인지하는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구는 해당국 합의절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식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공기 식별 즉시 군부대에 통보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이 비행정보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역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아닌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60여 년 동안 덧씌워져 있었고, 이제는 중국까지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비행

정보구역과 방공식별구역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민항기와 군용기를 망라한

모든 항공기에 대한 식별과 통제를 일원화하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향해야 하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리이다.

아울러 한국은 제주 남방의 KADIZ 확장부분을 주변국이 인정하고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게 되면, 최소한 그 영역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이 동서로 분리되어 직접적인 갈등과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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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새로운 KADIZ 경계를 기준으로 

한ㆍ중ㆍ일 3국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길임을 지속적으로 인지시켜야 한다.

자국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당연한

추세이다. 쉽지 않겠지만 새롭게 태동된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동북아지역에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도하여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2) 한ㆍ중ㆍ일 군용기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

    가) 중ㆍ일과 군용기 충돌 방지 문제 협의 및 협의체 구성 추진

     (1) 중국과의 협의사항

      중국과는 기존에「해ㆍ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양해각서」

(’08. 11. 24.)를 통하여 오산의 제1MCRC와 중국의 제남군구 방공지휘소간

정보교환용 통신망을 설치하여 일일 평균 2회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2009년

부터 연 1회 한ㆍ중 방공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는 2012년부터

서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경계선을 기준으로 20해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상호 항적정보를 교환해 오고 있다.

현재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는 상호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이어도 상공과 관련하여 양국의 우발적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중첩된 

지역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결국 국제법

주체들의 묵인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관할권도 주장하기 애매함

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이 비행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방공식별

구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첩구역의 처리방안

과 함께 FIR 내의 A-593 항로의 항적 식별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중국 남경군구 방공지휘소와 정보교환용 통신망을 추가로 설치

하여 활발히 정보교류를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중국이 동경 125도선을 기준

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추가 설정할 것에 대비하여 현재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계ㆍ감시 및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중요하다.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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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과 방공식별구역은 본래 그 기원이나 목적이 다른 제도 이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해양의 권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

획정이 선행될 경우에는 방공식별구역 분쟁도 간접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 활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가 불리하게 획정될 경우에는

자국의 활동영역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또한 해저자원의 보고이자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어도도 중국보다 우리나라에 훨씬 가깝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 협상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4차례 국장급 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는데, 2014년 6월 우리 측 외교부 국제

법률국장과 중국 측 외교부 변경해양사무사 사장 간 국장급 비공개 예비회담이

재개되었다. 또한 2014년 7월 한ㆍ중 정상회담 이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하고 협상대표의 급도 국장급에서 

차관보급 이상으로 격상되어 해양경계획정이 급물살을 타게 될 조짐을 보인 바

있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ADIZ)의 일방적 선포와 미국ㆍ일본과의 관계, 주변국

과의 영유권 분쟁 등으로 고립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일본과의 협의사항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동안「한ㆍ일 군용기 간 우발사고 방지와 전용통신회선

운용에 관한 서한」(’95. 6. 5.)을 통하여 북위 37도 이남의 한ㆍ일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할 때에는 30분 前까지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하였고

「한ㆍ일 전용통신회선 설치 운용에 관한 합의서」(’97. 7. 30.)에 따라 대구의

제2MCRC와 일본의 서부방면대 방공지휘소간 정보교환용 통신망을 설치하여

일일 평균 60회 가량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2012년 5월 8일에는「한ㆍ일

군용기 간 우발사고 방지와 전용통신회선 운용에 관한 서한」으로 위 두 합의

서한을 통합하여 개정하였다. 또한 양국은 1991년부터 한ㆍ일 방공실무회의를

연 1회씩 개최하여 왔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 후 합동참모본부는 기존 합의서 개정 前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군용기 간 우발사고 방지대책 안」을 논의하였는데, 결국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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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사전에는 통보하지 않고,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새로운 합의 前까지는 기존 절차107)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014년 1월 13일과 14일에는 우리 P-3기가 중첩된 방공식별구역

(ADIZ) 진입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항의한 바 있다. 일본과는 직통전화를 통해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의 확장으로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이 생겼고, 기존 합의서

와 충돌하는 부분이 생긴 이상 일본과의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서한

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과의 합의서한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첩된 구역의 운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 이전에는 우리가 관할

하고 있는 이어도 상공에 진입할 때에는 일본에 통보를 하였는데, 한국방공

식별구역을 확장한 이후에는 양측이 서로 통보를 하지 않고 요구를 받을 시

에만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구역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에 속해 있고 우리 관할권을 주장하는 이어도가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일본방공

식별구역(JADIZ)을 무시하고 KADIZ의 효력만을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한ㆍ일 방공식별구역의 중첩된 부분에서는 비행계획을 상호 통보

하여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과 식별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존 서한은 북위 37도 이남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상호 진입할 때에

비행계획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행정보 교환은 경도와 상관없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고 독도가 북위 37도 이북에 위치해 있어 잠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공군에서 꾸준하게

주장했던 일본의 항공자위대 서부방면대와 연결되어 있는 직통전화에 추가하여

남부에 있는 항공자위대 남부방면대와 직통전화를 설치하여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이 자신들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고 있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이해상반

의 입장에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인 CADIZ 선포와 우리의 KADIZ 확장

으로 일본과의 방공식별구역(ADIZ) 조정의 대화가 용이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107) 중첩 방공식별구역 진입시 한측은 비행정보를 사전 통보하고, 일측은 한측 요구시 비행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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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잘 활용하여 일본 측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이는 한ㆍ일간의 갈등이 아닌 바뀐 국제질서에 따라 재조정해야 하는 조정의

문제라는 것이다.108) 그러므로 일본과의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분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한ㆍ중ㆍ일 3국간 협의체 구성 추진

      한ㆍ중ㆍ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이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고 영유권

분쟁지역을 상호 포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또는 중국과의 개별적인 합의를 넘어 한ㆍ중ㆍ일간의 

원활한 상호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3국이 책임 있는 군 수뇌부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등)가 참여하는 한ㆍ중ㆍ일 3국간의 정례회의를 추진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 한ㆍ중ㆍ일 ADIZ 중첩구역 진입 항공기에 대해 적극 대응조치

     우리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적용하던 군사적 대응과 유사한

수준으로 중첩된 KADIZ에서도 적극적인 군사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사전인가나 협조되지 않은 항공기가 확장된 KADIZ내에서 관측되는 경우

전투기를 투입하여 대응함으로써, 우리의 KADIZ 영역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권리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일방적인 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고, 향후 서해상에 방공식별구역을 추가로 획정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우리의 KADIZ를 고수할 수 있는 일관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단지 앞에서 서술했듯이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한ㆍ중ㆍ일 항공기 간 군사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원거리까지 전투기를 긴급 발진함에 따른 노력

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전투기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

으로 전력은 투사하되 적절한 간격을 두고 이격된 거리에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우리의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의지를 강요할 필요가

108) 신창훈, “이어도 상공의 한ㆍ중ㆍ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와 대응책”,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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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원거리 감시비행을 통해 영공접근을 거부하면서, 직접적인 군사 충돌

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ㆍ중ㆍ일 방공식별구역(ADIZ)의 중첩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1차적으로 중ㆍ일과 중첩된 방공식별구역내 비행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도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인접국가간 군사적 우발상황

발생 억제와 비행안전 보장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단계로 3국간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와 추진이 요구된다.

  다. 인천 비행정보구역(FIR)내 KADIZ 확장구역에 대한 관할권 강화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前 중국과 일본에게 이양된 우리의 A-593 항로에 

대한 관제권한 회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중국ㆍ일본과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이유는 KADIZ가 A-593 항로를 포함하여 비행정보구역(FIR) 남단과

일치된 구역으로 조정되었고, A-593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이 

인천 ACC(Area Control Center)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항공기 식별

이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 남쪽 비행정보구역(FIR)내 KADIZ 확장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는 A-593 항로 관제권 회복이 급선무이다. 

비록 A-593 항로에서 인천 비행정보구역(FIR)의 구간은 약 140해리 정도로 짧은

구간이라고 하지만, 관할구역을 관장하는 인천 ACC에 비행계획을 접수하도록

하고, 관제지원을 통해 항공기의 위치 및 식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둘째는 확장된 KADIZ 내에 훈련공역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제주 남방의

KADIZ 확장구역은 다수의 민ㆍ군 공항과 항로가 밀집한 내륙에 비해 비교적 

넓고 비행활동이 적기 때문에 훈련공역으로 설정하여 활용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 따라서 항로가 겹치지 않는 적절한 범위를 훈련공역으로 만들고 민간

항공기가 훈련할 수 있는 공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공역은 상황발생

시 군용기가 민항기와 분리되어 원활한 작전대기를 수행하는 초계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대내적 대응 측면

  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추가 설정에 대비

   중국 정부의 대변인이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획정을



- 74 -

공식 발표하고,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다른 방공식별구역

도 설정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남중국해와 우리의 서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추진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다시 비슷한 난관에 부딪히는 운명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KADIZ의 서쪽 경계선은 동경 124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중국이 우리의

KADIZ를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방공실무

회의 등에서 비행정보교환 기준선 토의시 동경 124도 선에 대한 강한 거부감 

을 피력해 왔다. 이것은 그들의 오랜 의지를 표출한 것이며, 향후 서해상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또 다시 획정 선포한다면 동경 125도 선을 경계로 책정

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한ㆍ중간의 좁은 해역과 상대적으로 빠른 항공기의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가 이미 설정한 동경 124도 선을 양도할 수는 없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동경 124도 선을 공인하게끔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먼저 124도 선은 중국의 비행정보구역(센양, 상하이)과 한국의 인천 비행정보

구역(FIR)을 구분하는 기준선으로, 국제항공민간기구(ICAO)에 의해 획정되어

운용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행정보구역은 全 세계를 일정 면적으로

나누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관제지원을 전담하는 구역으로, 이미 관련국간

협의하에 각국의 경계와 항공교통관제 역량을 판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설정한 것이다. FIR은 영공과 함께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구역 구분

이고 ICAO는 全 세계의 항공질서를 관장하는 가장 권위 있는 UN산하 전문기구

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아울러 중국과 한국의 본토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동경 124도 선이 지리적으로

중앙경계선임을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이 새로운 잣대

를 제시하며 동경 125도 선을 기준으로 자국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를 고집

한다면 국제적으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시 우리 정부가 보여준 관련 부처 간의

대응 협업체계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게 한다. KADIZ 확장문제를 심층 검토

하여 최적안을 도출하고, 결심권자의 이해를 구하여 신속한 결정을 이루기 

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이와 같이 중국의 서해상 방공식별

구역 추가 획정에 대비해 국방부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이 중심이 되어 지금

부터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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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 통제능력 확보를 위한 전력 구비

   본 논문에는 우리의 군사적 능력과 한계에 대해 자세한 서술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서, 개략적인 진단과 방향만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휘통제능력을 구비하는 요소인 방공관제레이더가 확장된 한국방공식별

구역까지 탐지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가장 인접한 방공관제레이더는

이어도 남단 일정부분까지는 가능하지만 최남단 일부지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現레이더보다 탐지범위가 더 긴 신형 장거리 관제레이더로

교체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상 방공관제레이더는 지구곡률에 의해

저고도 목표물 탐지가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은

지구가 구형이라서 가까운 거리는 저고도까지 탐지가 가능하지만, 거리가 멀어

질수록 지구곡률에 의해 차폐각이 존재함에 따라 저고도 탐지가 제한되어 탐지

가능 고도는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신형 장거리 관제레이더를 확보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다른 주변국가도 원거리 해상작전

시에는 동일한 제약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중조기

경보통제기를 추가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공중조기경보기의 경우 현재 확보

하고 있는 규모로는 대북 감시와 전방ㆍ수도권 방위에 집중해야 하고, 다른 지역

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중국이 항공모함과 탑재기인 J-20/31 스텔스 전투기로 원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하였고 일본 역시 공중급유기와 F-35 전투기로 스텔스 장거리 작전능력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대응하여 장거리 항공작전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제주 남방 KADIZ에서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신형전투기와 공중

급유기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확장된 KADIZ 내로 투입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는 F-15K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평시 대북 작전

과 훈련에 투입하기 급급하며, 모기지와 작전지역이 원거리 이격되어 현장 작전

수행 능력 역시 제한되는 실정이다. KADIZ를 확장한 만큼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F-35와 같은 신형 전투기가 적기에 도입되어 정상적으로 전력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KADIZ 항공작전은 내륙으로부터 이격된 거리를 고려할 때 장시간 항공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구비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항공기의 체공시간은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고 작전 지속시간을 필요한 만큼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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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확장된 KADIZ의 기능 발휘를 위한 일관성 있는 의지 표현이 중요하다.

KADIZ만 의욕적으로 확장시켜 놓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따지며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앞에서 언급한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

지만 우리 국익을 수호하고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설정한 KADIZ를 원칙과 

기준에 의거 운용하겠다는 일관성 있는 우리의 의지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병행하여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합동전력을 발전시키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제주도내 공군전략기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하여 해당

지역으로의 전력 투입과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통해 확대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인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공군과 합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확장된 KADIZ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함과 더불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지역에서의 해ㆍ공군의

주기적인 합동 탐색구조 훈련과 해양 경찰, 국토교통부 등 민ㆍ관ㆍ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 중국 및 일본과의 軍 주관 방공실무회의를 정부차원으로 격상  

   현재 합참과 공본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본 및 중국과의 방공실무회의

는 방공식별구역(ADIZ)과 관련된 의제를 다루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방공실무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는 실무적인 현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ㆍ일 방공실무회의에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장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차례 

논의하려 하였으나, 일본 측은 그 때마다 방공실무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

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논의 자체를 계속 거부하여 왔다. 즉, 정부차원의 대응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군 위주로 구성된 방공실무회의 참석

인원 범위를 국방부와 유관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외교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가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민ㆍ관ㆍ군 상설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부차원의 대응방향을 발전시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연구

기관을 설치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도 해양

과학기지를 적극 활용하여 확대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우리의 관할권

아래 있다는 것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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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방공식별구역의 국내법적 문제 개선방안과 향후 과제

1. 국내법적 문제 개선방안

  가.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항공기 세부 식별절차 수립 및 공시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으로 진입하는 항공기에 대한 세부적인 식별절차를 확립하고 이를 공시할 필요

가 있다. 만약 세부적인 식별절차가 수립되었다면 요격절차에 식별절차, 요격

방식, 요격 대상 항공기가 취해야 할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와의 협의를 통해 항공정보간행물 등에 이를 명시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확장된 방공식별구역(ADIZ)의 공신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둘러싼 관련 법령에 무엇이 문제

이고 어떠한 것을 보완해야 할지를 식별하는 등 KADIZ 관련 국내법령의 정비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과연 우리 방공식별구역은 어떻게 운용되고 이를 위반할 시

어떤 조치가 취하여 진다는 내용도 일반법령에 공포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항공법과 군용항공법규간 정비나 적용범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나.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적정범위와 작전구역(AO)와의 문제 해결 논의

  우리 정부는 그 동안 KADIZ를 확장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여 오던 중 중국이

C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자 그에 대한 발빠른 대응조치로 KADIZ 남단을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켰다.

KADIZ를 확장하고자 할 때에 현재 확장한 것처럼 남쪽구역만 FIR과 일치

도록 확장하는 방안, 한ㆍ중 잠정조치수역과 제7광구 주변의 한ㆍ일 중간수역

을 포함하는 방안, 동해지역의 한ㆍ일 중간수역까지 배타적경제수역 전체를

포함하여 확장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영공 일부 및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지 못하는 기존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다른 나라와 중첩되지 않는 FIR과 KADIZ를 일치시킴으로써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였다.

중국의 일방적 CADIZ 선포 이후 우리정부가 발빠른 대응하여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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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IZ를 확장하였지만, 향후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추가적으로 선포하겠다

고 공언한 상황이므로, 우리 정부도 서해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추가적으로

선포할 경우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 KADIZ는 기존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AO와 일치하지 않아서 해상작전과 공중작전이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KADIZ가 AO 또는 우리가 주장

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방안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방안에 대해서

는 제8장 3절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2. 향후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적 과제

  방공식별구역의 정당성에 관하여 논의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세계 주요 28여

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현실 속에서 방공

식별구역의 정당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이고 방공식별구역(ADIZ)은 현재 국제

관습법을 형성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국제법적으로 항공법은 아직 해양법만큼 발전하지 못하여서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공해로 세분화되어 있는 해양법과는 달리, 항공법은

영공과 공해상공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해양법상의 공해와 항공법상의 공해의 

의미 간에 다소 괴리가 있다.

영공과 공해 상공으로만 구분되던 과거와는 달리 비행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는 미식별 비행체의 감시, 식별의 필요범위 내에서는 공해

상공 비행의 자유 또한 제한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방공식별

구역은 과거 접속수역의 연원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과거 해양법의 발전에 비추어 보면 접속수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같이

국가 간에 형성된 관행이 국제적 협의를 통하여 국제적인 법률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공식별구역도 관행을 형성하는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각국의 방공식별구역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방공식별구역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적용대상, 방공식별구역의 범위 등이 제 각각 이어서 분쟁의 소지

가 있다. 각국이 다른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함으로써 내재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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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국제적인 논의를 거쳐서 확실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항공법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미 선포되어 운영되고 있는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하고 외면하기

보다는 국제적인 권위를 갖춘 국제기구 또는 국제회의를 통해 방공식별구역의

요건, 한계, 선포절차, 위반시 조치 등을 논의하고 공식화하여 국제항공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해양법의 발달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항공법의 제정에 우리가 적극 관여하여 인접국간의 공역에서

의 충돌과 갈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국제항공법 형성 논의 주도와 병행하여 항공법 

관련 軍內 전문가 양성를 양성해야 한다. 지난 2008년에 국토부에서 특별전형

으로 선발한 항공법 전공 전문요원을 제2MCRC에 배치하여 방공식별구역

(ADIZ)에 대한 임무를 전담시킨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 또는 전문요원에 대한 인력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시적

실험으로 끝나 버려 안타까울 따름이다. 결국 잠재적 위협에 대하여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했다. 또한 軍이 방공식별구역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고 

있으면서 해당분야에 대해 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

은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공군은 실무경험

을 바탕으로 한 항공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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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의 해양권익과 연계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방안

현행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기존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적

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작전구역(AO)와 일치하지 않아서 해상작전과 공중작전

이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KADIZ가 작전구역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설정된 해양관할권역에서 유사시 우리의 해양권익을 보장하고 해양관할

권역 상공에서의 해ㆍ공군 항공전력의 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군사력 

운용범위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現 한국방공식별구역과 해양권역 간 비교를

통해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1. 한국의 군사력 운용범위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력 운용범위를 유추해 보자면 국군의 사명109)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이고 국방부장관110)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사항을 관장하고, 합참의장111)은 국방부장관

의 명을 받아 ‘군령권’을 행사하면서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또한, ‘군령’112)

이라 함은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 기능을 의미하고,

대한민국의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 ‘국가보위’는 국토방위 등의 국가의 주권 수호 및 국가이익의 보호를 포함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의 해양

주권의 수호와 해양에서의 국가이익 보호를 위한 군사력의 운용은 합참의 임무

에 포함되는 군사력의 운용이라고 할 것이다.

‘영해’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므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하여는 연안국이 이 수역 내에서 생물, 무생물 천연

109) 헌법 제5조 2항 국군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110) 국군조직법 제8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

111) 국군조직법 제9조 2항 합참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

     된 합동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112) 합동참모본부, 「합동ㆍ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4),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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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 대한 경제적 활동에 관하여 주권적 권리 및 해양에서의 과학적 조사 

등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므로, 대한민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

하여 주권적 권리 및 경제적 해양이익을 향유한다. ‘대륙붕’에 대하여는 연안

국에 해저 및 지하에서 광물자원 및 정착성 생물자원에 대한 자원 관할권이 

인정되므로 대한민국은 자국의 대륙붕에 대하여도 해양에서의 국가 경제이익

을 향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영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에서 국가 

의 해양 주권(또는 주권적 권리)과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군사적

위협ㆍ침략에 대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은 국군의 사명 및 합참의 임무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의 군사력 운용범위를 영토(영해 포함),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을 포함할 수 있다. 

2.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안)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관할권역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해상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국군의 군사력

운용범위와 그 경계는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ㆍ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이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또는

대륙붕 경계와 일치하는 것과 달리 현재 우리 해ㆍ공군전력의 主 작전경계선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그림 5-1〉과 같이 我 해양관할권역의 상공에 

대한 경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림 5-1) 대한민국 해양관할권역과 現한국방공식별구역도 

출처 : 해양수산부,「한ㆍ중 어업협정에 관한 연구」, p.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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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평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외곽의 해양관할권역에서 해ㆍ공군

공중전력의 지속적인 해양권익보호작전이 제한되고, 유사시 잠재적인 위협에 

의한 해양 분쟁 또는 갈등시 공중전력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전대응이 보장

되지 않아 국제적 안보환경에 불리한 여건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주변국

과의 해양 갈등ㆍ분쟁시 자국의 해양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해상ㆍ공중전력의

활동 영역을 수평적으로는 자국의 해양권익이 미치는 해역을 작전영역으로 

획정하고 수직적으로는 그 상공까지 작전공역을 확보하여 유리한 국제적 안보

환경과 여건 조성을 보장해야 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그림 5-2〉와 

같이 해양주권과 관할권의 영향이 미치는 全 해양관할권 상공과 해ㆍ공군 항공

전력의 군사력 운용영역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치하도록 방공식별

구역(ADIZ)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시된 방공식별구역의 조정(안)은 해양법령ㆍ주변국과의 어업 및 해저자원

개발 협정상의 제반 해양영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해양관할권역 경계를 획정

하였고 북방 한계선(NLL : Northen Limit Line)과 군사분계선(MDL : Mililtary

Demarcation Line) 이북은 現방공식별구역의 경계로 한정하여 최대화하였다.

(그림 5-2)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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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結  論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의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주변 공역까지 포함하여

설정하는 일종의 완충구역이다. 외국의 항공기가 특정국가의 방공식별구역內

무리한 비행을 하는 행위 자체가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공

을 좀 더 쉽게 방어하기 위해 ADIZ내로 진입하는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퇴각을 요구하거나 요격할 수 있다고 사전에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은 구역이다. 이러한 방공식별구역을 미국은

1950년 최초로 설정하였고 현재까지 약 28여 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구역에서 국가 간에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된 사례는 없었다. 이는 관련 국가간에

묵시적 합의에 의해 중첩되는 구역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명확한 근거에 의해 설정된 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중에서의 구역은

해상에서와 동일하게 육지의 국경선과 같이 명확하게 그어진 선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해상에서 도서영유권 분쟁이 일부국가 간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중에서도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이나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지난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상에 일방적으로 방공

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선포하였다. 이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막강한 군사력

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역

분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 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과 對중국 견제정책에 대한 공세적인 전략으로 접근차단 및 거부

전략(A2/AD)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고 해양으로의 진출을 꾀

하는 실정이다. 시진핑은 국가 주석 취임 이후 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은 ‘보통국가’로 

진출하기 위해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에 편승하여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동북아지역의 안보현실 속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이 선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존 한국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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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구역(KADIZ)에서 제외된 홍도와 마라도 남단과 이어도 상공을 KADIZ

범위에 포함하여 확대 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그리고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내에는 우리와 관할권 문제로 중국과 분쟁중인 이어도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문제로 분쟁중인 센카꾸 열도가 포함되어 한ㆍ중ㆍ일

3국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 함께 한ㆍ

중ㆍ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이 중첩되면서 외교적 갈등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의 연구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대응전략 도출을 위해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연구를

하였는데, 확장된 KADIZ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다.  
  

첫째,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은 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공을 효과적

으로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구역이며, 영공방위를 위한 실질적인 사전 필수 

공간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DIZ) 획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여준 조치는 여러제약을 안고 지내왔던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오랜 숙원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과 중국, 일본이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을 공유하게 된 것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등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상당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외교안보측면의 전략 구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확장된 KADIZ를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 경계를 재조정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이에 앞서 중첩된 방공식별

구역內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고 안전한 비행을 보장할 수 있는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 비행정보구역(FIR)內 KADIZ 확장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천 FIR內 KADIZ 관할권 

강화 방안으로 A-593 항로에 대한 관제권 회복과 제주 남단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구역에 훈련공역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추천된다. 아울러 중국이 서해상에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획정하더라도 한국방공식별구역 서쪽경계선이 절대

손상되지 않도록 군사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장악하고,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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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작전수행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식별된 미비한 부분은 빠른 시간內에

보강해야 한다. 

둘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둘러싼 국내의 관련법령상의 미비한 요소

를 수정ㆍ보완하고 국제사회에서 방공식별구역(ADIZ) 관련 국제법 형성 논의를

적극 주도해야 한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관련 법령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의 KADIZ 관련 국내법령 정비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과연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어떻게 운용되고 이를 위반할 시 어떤 조치가

취하여 진다는 내용을 일반법령에 공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항공법

과 군용항공법규 간 정비나 적용범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관할권역과

연계되면서 우리의 군사력 운용영역도 포함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추가

확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관할권역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해상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軍의 

군사력 운용범위와 그 경계는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ㆍ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이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 경계와 일치하는 것과 달리 현재 우리

해ㆍ공군 항공전력의 主 작전경계선인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우리의 해양관할권역

상공에 대한 경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평시 한국방공식별구역 외곽의  

해양관할권역에서 해ㆍ공군 항공전력의 지속적인 해양권익보호작전이 제한

되고, 유사시 잠재적인 위협에 의한 해양 분쟁 또는 갈등시 공중전력의 신속

하고 효율적인 작전대응이 보장되지 않아 국제적 안보환경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주변국과의 해양 갈등ㆍ분쟁시 자국의 해양권익보장을

위해서는 해상ㆍ공중전력의 활동 영역을 수평적으로는 자국의 해양권익이 미치는 

해역을 작전영역으로 획정하고 수직적으로는 그 상공까지 작전공역으로 확보

하여 유리한 국제적 안보환경과 여건 조성을 보장해야 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양주권과 관할권의 영향이 미치는 全 

해양관할권 상공과 해ㆍ공군 항공전력의 군사력 운용영역을 한국방공식별구역 범위

와 일치되도록 KADIZ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동중국해상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는 이제 시작에 불과

할지 모른다.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강국으로서 위상을 확보

하고 강화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해양으로의 팽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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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그 일환인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 상공이 포함됨에 따라 확장된 KADIZ의 관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여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

을 수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은 매우 유동적이고 급변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잠재적인 위협

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민ㆍ관ㆍ군이 협력하여 우리의 국익을 효과적

으로 보호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지역 정세 속에서 

확장 된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 강화와 이어도의 영유권 

보호를 위한 현명한 전략과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에 일조하고 국제

분쟁의 제약 속에서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가용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자료가 군사자료로 인한 보안문제와 접근 및 취급이 제한되어

본 논문에 수록하기가 힘들었고 군사비밀이 아닌 군사자료나 국내ㆍ외 논문, 

간행물, 언론보도, 학술단체 발표자료 등 시사성 있는 최신자료를 활용하였

으나, 다소 심층 깊은 문제 도출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1~2년간

발표된 관련 연구논문이 부족하다 보니 자료 최신화가 다소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하다 보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수행한 ‘法律戰’을 기반으로 선포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도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리의 해양

권익과 연계한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안)의 유효화 방안과 우리 軍의 전장

권역의 경계 등을 고려한 동북아지역의 해상작전공역에 대한 주변국과의 공역

관리협조방안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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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ADIZ) has been operated in about 28 countries

since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it in 1950. To date international conflicts

over ADIZ have yet been found between the nations. This is because the 

zone does not encroach upon the mutual consent by the interested 

countries and the legitimacy has not been defined by the International Laws.

However, the possibilities of accidental and unintended military conflicts 

in the air exist as shown in the maritime conflicts between some countries

over territorial demarcation lines, which define zones for natural resources

and fisheries, This indicate its ambiguous nature of delineation both in the

air and the sea, unlike in the land.

  Meanwhil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unilaterally declared its own 

ADIZ in November 23, 2013,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evere conflicts 

both in the air and the sea of Northeast Asia. The abrupt declaration was 

made possible because of its rapidly growing economy and subsequent 

development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PLA). China's recent behavior

is due to its objectives to seize the initiatives in territorial dispute over Senkaku

Islands(Diaoyu in Chinese, Diaowitai in Taiwanese) and to display its escalated

status quo in Northeast Asia, while seeking hegemony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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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wake of Chinese unilateral decla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uly responded by including Hongdo and Marado area into the ADIZ, which

was excluded in the previous plan. However, a new plan is expected to 

cause further trilateral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s the plan covers not only Ieodo Island, where South Korea and China 

claim territorial rights, but also the Senkaku Islands where Japan and 

China have disputes In addition to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JADIZ), it is expected to result in more collisions in military as well 

as diplomacy among the three nations as the zones becomes overlapping 

one another. 

  Furthermore, KADIZ is a very critical element in our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especially since we are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world and stand against North Korea. Moreover, the operation of the ADIZ

prevents unnecessary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China and Russia. Considering these aspects, we need to reinforce an 

effective control over the expanded KADIZ and proactively maintain and 

strengthen the jurisdiction over troubled territory. 

  However, the response by the Republic of Korea to ongoing challenges 

surrounding KADIZ has been considered passive as shown in 2009 when  

finished its touches in the legal system for KADIZ, which indicated the 

armed forces' tendencies to prioritize current operations over others. In addition,

it not only lacks legal basis in International laws but also has few related 

research institutions and experts to develop the system. Also, since the 

KADIZ was established by the U.S. Air Force in 1951 and has been 

operated by our armed forces so far, as stipulated in the operation procedure,

the scope of reinforcement and the means of development of the system 

have been greatly limited. Therefore, the need to discuss the way to 

overcome its limitations and to find an effective way to control KADIZ

has been on the rise.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we have reviewed the academic

papers and listened to advice of the experts. In addition, multiple resources

have also been referenced such as research papers both from home and 

abroad, periodicals from major research institute, media coverage, 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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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zines and online search data to identify the concept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ADIZ of neighboring countries. Moreover, the paper also

aims to study the legal background and the strategies behind Chinese 

unilateral declaration of the zone, identifying the surrounding countries' 

response and its status quo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ws. The research

entails an analysis of the expanded KADIZ, which results in the three 

proposals : a plan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KADIZ, a plan to tackle 

the obstacales in terms of domestic laws, and an expansion plan for the 

KADIZ to increase national maritime interest. 

the response strategy for effective control enhancement of the expanded

KADIZ as a the focus of this thesis are as listed below :

  First, we need to build up a new master plan for an efficient management

of the expanded KADIZ. the ADIZ is a buffer zone to effectively defend 

the air space of the nation based on aircraft operational features, which 

is the essential to national defense. In this regard, the response exerted 

by South Korean government against Chinese unilateral decision is deemed 

as an attent to loosen the long prevalent constraints. However, the 

overlapping of ADIZ among three nation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China and Japan presages accidental military clashes, posing a grave threat 

to the peace of Northeast Asia. Therefore, zone readjustment through  

diplomatic efforts should be made to reinforce its extended validity and an 

agreement should be followed immediately in order to prevent contingent 

situations and gaurantee safe aircraft operations. In addition, we ought to 

seek a way to strengthen jurisdiction over expanded KADIZ within the 

Incheon FIR. The restoration of air control right of A-593 air route and 

setting up a training area off the Southern part of Jeju Island are 

recommended. Furthermore, diplomatic and military efforts should be 

concentrated to secure the west demarcation line of ADIZ in case of 

another abrupt decision made by the Chinese government.

  Second, deficient components on national decree surrounding KADIZ 

need to be revised and complemented. We need to take initiative on leading 

discussion on enacting international law regarding the ADIZ in international 

society. Arrangement on national decree regarding KADIZ, such as what 

are problems about decree regarding our ADIZ and what need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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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mented, need to be carried out successively. Also, how ADIZ is 

operated and what kind of measures are taken when it is violated need 

to be declared in a general law. In that sense, arrangement between 

aviation law and military as well as conciliation on coverage is needed.

  Third, in the longterm, KADIZ need to be extended to include military

operation capability and the maritime jurisdiction area where maritim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reach. Maritime jurisdiction area, where maritim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reach, includes maritime area such as maritime

territory, contact sea area, Exclusive Economic Zone(EEZ) and continental

shelf.

  Similar to how JADIZ and China Aerial Defense Identification Zone(CADIZ) 

do not correspond with each country's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boundaries, the operation area of Korea's current naval and aerial 

aviation force, KADIZ does not include aerial territory of maritime 

jurisdiction area. Therefore, sustained operation for maritime interest 

protection of naval and aerial aviation force in the maritime jurisdiction 

area. Also, immediate and efficient operation response of the aviation force 

in case of maritime conflict by a potential threat is not secured, thus 

leaving Korea vulnerable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other words, should maritime conflict/dispute with surrounding countries 

occur, horizontally, naval and aerial aviation force's areas of activity must

be demarcated as operation areas to secure maritime interest. vertically,

its area of operation in the air must also be secured to ensure advantageous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condition. Therefore, to secure South

Korea's maritime interest, the military operation area of maritime jurisdiction

area's aerial parameter and naval and aerial aviations force, as affected 

by maritim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should correspond with KADIZ.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likely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nationwide strategy and policy to defend jurisdiction over water around

Ieodo Island and strengthen effective control over KADIZ which has been

expanded by the recent rapid change of circumstances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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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since most of the data is restricted due to security of military 

materials, it was difficult to include them in the results. Although this 

research used as much nonconfidential military material and recent data 

such as essays, publications, news reports as possible, it has limitation 

in term of indepth conclusion. Also, due to lack of recently published 

research papers, there has not been enough updated data. Conducting 

broad research of countermeasures for effective control over expanded 

KADIZ has prevented this research from being thorough and detailed. 

Therefore, future research must establish legal grounds about KADIZ and 

validate a plan of maritime interest linked with expansion of KADIZ 

Furthermore, there is also a need for research on cooperative measures 

for the control of international waters with neighboring countries, taking 

into account South Korea's boundaries of battle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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